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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논논 문문문 개개개 요요요

본 연구는 연구자가 가정폭력 쉼터에서 종사하며 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
과의 만남 속에서 이들이 겪는 취업 및 거취 등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에 대
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쉼터를 이용하게 된 여성들은 쉼터를 이용한 후 귀가

하기도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여 소송을 하거나 합의를 위한 수순을 밟기도
한다.또한 이혼과 무관하게 독립을 하기도 한다.이들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을 하고자 하지만,독립을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안정적
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자신이 생활할 수 있는 거취문제가 해결되어야 하
는 등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가

있었으나 쉼터 체계 및 쉼터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수
준이었다.본 연구에서는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이 단지
쉼터 체계 및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 여성노동시
장의 전반적인 특성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여성 9

명에 대한 1:1면접을 통하여 이들의 취업 경험을 살펴보고 쉼터 이용 중 직
업훈련과 취업의 결정 요인 및 방해 요인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경
제활동참가를 위한 여성의 인적자본의 부족 및 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
의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노동시장의 특성과 쉼터의 특성
을 살펴봄으로써 쉼터 이용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 보충되어야
할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Ⅱ장에서는 전반적인 한국 여성노

동시장의 특성으로 여성들이 결혼,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취



업단절과 재취업 문제,성별직종분리 현상과 이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성별
임금격차의 문제,여성의 비정규직 문제 등을 기존 연구 및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정리하고,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정폭력으
로 인한 증상,쉼터 이용 후 퇴소 준비 등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연구 참여자 9명의 취업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여성’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지 못하고,결혼
과 출산,육아 등 생애과정을 통해 취업을 중단하여야 했으며,특히 가정폭
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심리․정서적 증상,사회적 고립 등은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또한 여
성의 생애과정과 폭력으로 인해 쉼터 이용 여성들의 취업경험은 단편적이고
비독립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Ⅳ장에서는 쉼터 이용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직업훈련과 취업에서의 문제

점과 퇴소 후 거취문제 등을 지적하고,이를 보충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가정폭력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피신하여 쉼터를 이용하게 된 여성
들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쉽게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없으며,학
력,나이 등을 불문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의 취업은 식당,마트
등 단순노무직,서비스직에 한정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또한 거취문제
와 관련하여 쉼터를 이용한 이후에도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하여야 하
며,가정폭력 가해 남성에게 피해 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따라서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공고히 하기
위해 보충되어야 할 정책적 지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직업훈련 및 취업을 위해서는 쉼터 이용 여성들 개개인의 욕구와

적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이를 위해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와의 연계
가 필요하다.
둘째,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을 할 경우,아동과 동반하여 쉼터를 이용



중인 여성은 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들을 위한 육아지원이 고려되
어야 한다.
셋째,현재 직업훈련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쉼터

이용 여성들은 교통비조차 해결하지 못해 쉽게 직업훈련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이들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직업훈련 이후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

극적인 취업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마다 이혼이나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은 개

인 마다 다르게 정해짐으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일찍 퇴소하게 되거나 직업
훈련 중 퇴소하게 된 여성에게도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취업에 있어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

용할 경우 가해 남성에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일곱째,2006년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단기 쉼터와 중장기 쉼터로 분리되

었으나 경우에 따라 단기 쉼터에서도 최대 6개월이라는 이용 기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쉼터에서 퇴소하여 독립한 경우에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조치가 요구된
다.
아홉째,쉼터 이용 여성들은 가정폭력의 피해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무기력,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하며,이러한 현상을 단기간에 치
유되지 않는 만큼 원한만 사회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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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가정폭력으로 인해 쉼터를 이용하게 되는 여성들은 쉼터에서 생활하는 동
안 귀가,독립1),이혼 등을 결정하게 된다.그 중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취업과 거주지 마련은 독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폭력
상황으로 귀가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현재 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지원으로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고 퇴소 후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주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 중 독립을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이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그러나 많은 쉼터 이용 여성들이 전업주부이거나 비
정규직 종사자로 취업의 미경험이나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형태 속에 있었
기 때문에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독립하기를 원하면서도 안정된 취업을 하
기 어려우며,특히 주변의 도움 없이 거주지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가정폭력의 피해로 인해 쉼터를 이용하게 된 여성들 중,폭력 남편
에게서 독립하기를 원하는 여성이라면 안정된 취업과 쉼터에서 퇴소한 이후

1)부부가 동거의 의무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고 각자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경우,흔히 ‘별거’라고 한다.그러나 별거는 일반적으로 부부가 쌍방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해 남성을 피해 온 쉼터 이용 여성의 경우와는 ‘같이 살지 않는’
상황의 맥락이 다르며,일반적인 별거의 정의 속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을 내포하
는 것이며,동시에 가해 남성으로부터 벗어나 홀로 선다는 의미로,‘별거’가 아닌 ‘독립’이
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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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주지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현실적으로 취업 경험이 전혀 없
거나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일을 했던 여성들이 안정된 직업을 갖기란 여
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게다가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3개월,최대 6
개월 동안(기관에 따라 9개월까지 연장가능한 곳도 있다.)퇴소 후의 생활할
공간까지 확보하는 것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폭력으로 배우자 남성에 의한 아내 구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배우자
학대,아동학대,노인학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한편,가정폭
력의 유형을 신체적 폭력에 한정하여 볼 수 있지만,가정폭력이 가부장제의
산물로써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려는 기제로 나타나며,남성이 여성을 통제
하는 방식은 단순히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때문에 가정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 외에도 언어 폭력,심리적․정서적
폭력,사회적 폭력,경제적 폭력 등을 포함하여 보아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인 쉼터는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설

립되고 전화상담을 하기 시작한 이 후,1987년 한국 최초로 쉼터를 설립하
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어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당시에는 쉼터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
태에서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수익사업 등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였다.1989
년 4월 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 제19조 4호의 일시보호시설에 관한 규정을
통해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과 아동을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수
준이 미약하였고,1998년 7월 1일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을 통해서야 법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가정폭력방지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쉼터는 피해 여성을 위해 ①숙식을 제공하고,
②심리적인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해 상담 및 치료를 하며,③질병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의 의료 지원을 하며,④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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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하고,⑤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
와 지원을 요청하며,⑥자립자활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2)
한편,쉼터 이용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국여성의 전화,1997)에 의하

면,쉼터에 있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점은 ‘적당한 직업을 찾을 수 없
었다’는 것으로,응답자의 42.1%가 이를 지적하였다.송성자(2005)의 가정폭
력 쉼터 이용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가장 힘든 것(복수
응답)’이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적 문제(20.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퇴소 후 주거(15.5%)’문제라고 응답했다.또한 ‘퇴소하는데 가
장 걱정되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서는 ‘거처문제’라고 응답한 경우가 29.3%
로 가장 많았고,‘생활비 문제’가 23.0%,‘취업문제’가 21.5% 등의 순서로 나
타났다.경제적 문제,퇴소 후 주거 문제,거처문제,생활비 문제,취업문제
등은 모두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내용들이다.이 두 조
사는 각각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1997년 12월)및
시행(1998년 7월)이전과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이나 두 조사의 결과를 볼
때,쉼터 이용 여성들의 거취 문제와 취업 문제는 그 해결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법 시행 이후 7년이 흐른 뒤 진행되었던 송성자

2)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①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다만,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하여는 제1호 외
의 업무의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4.28>
1.숙식의 제공
2.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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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의 조사결과를 볼 때 여전히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알맞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쉼터에서 이루어지는 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지원은 직업

훈련,취업알선이지만,쉼터 이용 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이란,단순히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 외에도,주거지를 확보한다는 개념을 포함하여 보아야 하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를 포함한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는 이상,다시 폭력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쉼터 이용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은 선
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봐야 한다.
쉼터 이용 여성들은 이용 기간 동안 신체적 폭력에 따른 외상 치료를 비

롯하여,개인별․집단별 심리 상담과 휴식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취하고,개인에 따라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도 하며,경제적 자립까지 준비해
야 한다.그러나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한정되어 있던 쉼터 이용 기
간은 이용 여성들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하기에는 촉박한 기간이다.특히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1심 판결로 종결된다 할지라도 최소 6개월을
예상하고 재판이 시작되는데,6개월 동안 재판을 위한 가정폭력의 증거자료
및 진술서를 수집하고,소장을 작성하고,재판에 참여하면서,심리 상담을
받고,직업훈련을 하고,취업까지 하여 퇴소 후 생활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
는 데에는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이러한 상황에서 ‘최대 6개월’로 쉼터의
이용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한편으로 쉼터 이용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하였지만,다른 한편으로 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
적 자립 측면에서는 방해 요인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여성가족부는 전국 규모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하였고,

2005년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이용기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호시설 이용 여성의
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한 장기 시설을 시범 운영하였으며,2006년 4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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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
는 장기 시설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
지 머무를 수 있는 현재의 단기 쉼터의 수도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단기
쉼터의 수는 약 50여개로 쉼터 마다 이용 가능한 수는 다르지만 대부분 1
0～15명,많게는 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으며,여성인권운동단체나 복지단
체,종교단체를 비롯하여,구청 등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곳도 있으며,
개인이 사회사업을 위해 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쉼터의 내부규칙도 쉼터
마다 다르며,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수준 역시 천차만별일 것이다.지금까지
의 이러한 단기 쉼터의 개설 상황을 볼 때,중장기 쉼터의 시설이 양적으로
나 질적으로나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한편,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은 성별직종분리,비정규직,저임금,경력단절

등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다.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사건으로 인해 30대 초 크게 떨어지고,이 시기가
종료되는 시점인 40대 전후부터 다시 취업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재
취업 시 이전 직업보다 낮은 직종의 직업으로 취업하게 되며,이로 인해 대
부분 여성의 재취업은 과거의 직업과 무관하게 서비스 분야와 단순 노무직
등에 집중되어 나타난다.이러한 여성의 재취업은 여성의 취업률 상승이라
는 순기능적 측면 보다 불안정 고용,저임금,비정규직의 여성화,여성의 비
정규직화,성별직종분리 등의 역기능을 가져온다.이러한 상황에서,취업전
선의 외곽에 있던 중장년층의 쉼터 이용 여성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하고 개
인의 독립된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문제는 한편으로는,우리나라 여

성노동시장 전반의 문제와 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개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폭력’과 ‘쉼터 이용’라는 경험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신체적인 상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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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리적인 상처 치유와 함께 취업을 하고,거주지를 확보하여 경제적 자
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 동안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한 연구는 쉼터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쉼터에 대한 법적․정책적 비판,쉼
터를 이용하게 된 결정 요인과 이혼을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
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드러내 왔다.그러나 쉼터 이용 여성의 재취업이 어려운 것은 단순히 쉼터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쉼터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 문제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현재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이 갖는 구조적 현상과 관련하
여 봐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또한,본 연구는 현재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원론적 논의나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 등에 관한 연구는 아니며,가정폭력의 상황에서 벗
어나기 위한 자립의 초석으로 취업을 해야 하는 쉼터 이용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노동 시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생생히 듣고,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
적 자립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원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쉼터 이용 여성의 취업 경험을 살펴보고,

둘째,쉼터 이용 중의 직업훈련 및 취업의 결정 요인과 방해 요인을 검토하
며,셋째,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지원과 정
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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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여성학의 학문적 발달은 1960년대 페미니즘의 ‘제2물결’을 거치면서 시작
되었다.이 시기의 여성학 연구는 기존의 학문 속에 있는 개념과 이론 등을
재평가하고,연구 과정 속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방식과 연구 결과 속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특성을 드러내는데 치중하고 있었다.이 후 여성학은 과
학적 연구 방법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성학 연구 방법,여성주
의적 연구 방법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왔다.
여성학 연구 방법론에서는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에서 중요시 하는 ‘객관

성’의 개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기존 학문이 객관성을 중시하는 반
면,실제로 연구 과정과 결과가 모두 진정으로 객관적인가라는 물음을 던지
고 비판하였다.여성주의 입장 인식론에서는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에서의
‘객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여성학 연구 방법에서의 ‘객관성’과
‘여성주의적 객관성’에 대해 고민을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Harding은 객관성이라는 개념을 버리는 것보다 객관성의 개념을 여성학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개념화 해야 한다고 보았다.그로 인해,Harding은 ‘정당
화의 맥락(thecontextofjustification)’뿐 아니라,‘발견의 맥락(thecontext
ofdiscovery)’의 영역까지 객관성을 확장시킴으로써 보다 ‘강한 객관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Hesse-Biber,Leavy& L.Yaiser,2004에서 재인
용)
또한,입장 인식론은 사회 구조에 따라 계층화된 사회에 초점을 맞춰 발

달하였기 때문에,이러한 특성 상,‘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사람들’,‘사회계층
상,하층에 위치한 사람들’,‘억압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연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Smith는 이러한 맥락에서,여성의 경험
이 여성주의 인식의 토대가 된다고 보았고,여성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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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삶에 한정된 연구가 아니라,남성의 삶과 경험,남녀 관계에 대한 새
로운 비평적 질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기존의 학문 연구에서 보다 더 객관
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는 기존 학문에서의 ‘객관성’의
오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여성주의적 ‘객관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다.(Harding,2004에서 재인용)
한편,스테이시(Stacy)는 양적 방법론에 기초한 기존의 사회과학 방법론을

통해서는 여성의 경험이 충분히 다뤄질 수 없음을 깨닫고,이에 대한 대안
으로서 질적 방법인 문화기술지적(ethnographicmethod)방법을 사용하여
여성연구를 진행하였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는 문화기술지적 방법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직접적이고,대면적인 접촉과 개인적인 라포
(rapport)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연구 참여자인 여성을 더욱 위
험에 처하게 할 수 있고,더욱 착취적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윤택림,
2002)이러한 문제제기는 여성학 연구를 위해 진행되는 인터뷰 과정에서 연
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권위를 내세우거나 연구 참여자를 대상화할 수 있
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여성학에서는 실증주의가 갖고 있는 이분법을 비판하면서,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고 본다.더 나아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의 분리로 인해 연구 참여자가 ‘대상화’,‘타자화’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또
한,여성학에서는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의 ‘착취’와 연구 참여자에 대한 ‘대
상화’와 ‘타자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적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특히
질적 방법 중 생애사,구술사 등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면접하여야 할 경
우에는 인터뷰 시간을 책정하거나 질문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연구
참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또한,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연구자의
일방적인 질문이 아닌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에 대한 질문도 해결해 주는 등
상호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의 라포 형성이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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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감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또한 여성학 연구 방법론에서는 연구자가 자신
의 권위나 권력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연구 참여자를 ‘대상화’,
‘타자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종사하고 있는 서울의 한 쉼터 이용 여성 중 9명과의

1:1면접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연구자가 종사하고 있는 쉼터 이용 여성
들이 본 연구의 참여자이기 때문에,인터뷰 이 후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도 논문에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 관찰의 성격을 띠고 있다.인터뷰
시 추후의 상황에 대해 본 연구에 기록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
였다.
연구자가 쉼터에 종사하며 쉼터 이용 여성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이 처한

문제를 연구자에게 토로하는 과정은 본 연구의 주제 선정에 큰 영향을 주었
다.연구자는 쉼터 이용 여성들의 심리적․정서적 상황을 판단하여 인터뷰
를 요청하였으며,인터뷰 요청이나 진행에서 ‘쉼터의 종사자’라는 직책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이자 내담자인 이용 여성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인터뷰가
강제적이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종사하고 있는 쉼터 이용 여성 중 9명을 선정하여 진

행하였다.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의 주제를 고려하여 귀가 보다 이혼 및 독
립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를 우선하여 선정하면서도 다양한 연령,학력을 고
려하였다.직업 훈련과 취업에 관하여서도 다양한 생각을 듣기 위해 직업
훈련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취업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등
을 고려하였으며,쉼터 이용 기간과 관련하여도 3주～6개월까지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1:1면접 방법을 채택하여 약 2시간 내외로 진행하였으며,인터

뷰 당시 쉼터를 이용 중인 여성의 경우 쉼터 내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
하기도 하였으며,퇴소한 여성의 경우 약속시간을 정하여 주로 까페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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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를 진행하였다.면접을 통해 녹음과 기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연구 참여
자 중 녹음을 거부한 2명의 경우 기록만 하였다.9명 중 1명은 직접 면접을
거부하여 이메일을 통해 1차 인터뷰를 하였으며,답변에서 부족하다고 판단
된 부분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대화로 보충하였다.또한,인터뷰 당시 쉼
터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생활했던 연구 참여자들의 신분노출 위험이나 쉼터
이용의 비밀보장 등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연구 참여자들의 가명은 연
구 참여자가 원하는 가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명과 유
사하거나 실제 예명으로,본명처럼 사용된 적이 있던 가명의 경우에는 연구
자가 임의대로 수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며,혼인기간도 5년에

서 27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가정폭력 쉼터라는 특성 상 현재 이
혼 소송 중이거나 이혼을 한 경우도 있다.연구 참여자들의 과거 취업 경험
은 마트 계산원,부동산 중개사무소,식당일,공장에서의 단순노무직,간호
사,자영업,강사,사회복지사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쉼터에서는 개인
의 흥미와 관심사를 토대로 개인이 원하는 직업훈련을 최대한 지원해 주기
때문에,운전면허증 취득에서 간병인,피부관리사,제과제빵,가정폭력․성폭
력 상담원,웨딩플래너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그러나 직업 훈련
후 원활하게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직업훈련 직후 곧바로 취업된 경우는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한 경아의 사례가 전부이며,상담원 교육 후 다른 쉼
터에 취업한 은미의 경우도 곧바로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아 퇴소 후 다른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취업할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피부관리사를 취득한
유리는 자격증을 취득한 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취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고 무경력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간히 마
트에서 판매직 등 단기,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서진은 직업 훈련 보다
당장 생활비 마련이 급한 경우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을 선택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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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연정의 사례는 현재 웨딩플래너 교육을 받는 중이이지만,지원받을 수
있는 학원 수강료 외의 기타 부대비용 마련을 위해 마트에서 주말동안 시간
제 근로를 하였다.미연은 건강 상의 이유로 직업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취
업도 하지 않았다.성희는 3주 만에 퇴소하여 쉼터 이용 중에 직업 훈련을
받거나 취업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는 연구자가 종사하고 있는 쉼터를 이용한 여성들

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그로 인해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파악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연구 참여자들은 인터
뷰 도중,현재 쉼터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이혼
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며,과거의 취업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는 남편의 폭언,집기파손,신체적 폭력 외에 의처증을 수반한 사회적 폭력,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폭력 등이 언급되기도 하였
다.
인터뷰 후,‘이야기를 하니 속이 후련하다.’,‘당시에는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내가 그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자
꾸 감추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나를 위해서라도 좋은 것 같다.’는 반응도 있
었지만,아직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기억이 살아나
힘들다.’,‘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스럽다.’는 등 인터뷰 도중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힘들어 한 참여자도 있었다.특히 연구
참여자 중 이미 쉼터에서 퇴소한 여성 중에는 ‘밖에 나와 보니 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 줄 사람이 없다.이 후에도 계속 만나서 이야
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보여,심리적,정서적 치유는 단기간 동
안 어려우며,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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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이름이름이름((((가명가명가명가명))))

나이나이나이나이

학력학력학력학력

입소기간 입소기간 입소기간 입소기간 및및및및

현재 현재 현재 현재 거취거취거취거취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당시당시당시당시))))

혼인기간혼인기간혼인기간혼인기간 자녀자녀자녀자녀

과거과거과거과거

취업 취업 취업 취업 경험경험경험경험

및 및 및 및 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

쉼터 쉼터 쉼터 쉼터 이용 이용 이용 이용 중 중 중 중 

취업 취업 취업 취업 및 및 및 및 

자격증 자격증 자격증 자격증 취득취득취득취득

현재 현재 현재 현재 

취업취업취업취업

상태상태상태상태

서진

27세

고졸

2개월 

퇴소 후 독립

(퇴소 직전)

6년
 5세 

 3세 
계산원

1. 건물 청소

2. 계산원

  (취업 후 독립)

계산원

경아

51세

고졸

6개월 만료

퇴소 후 독립

(입소 5개월)

27년(소

송 중)

27세 여

24세 여

11세 남

부 동 산 중

개

1. 텔레마케터 

2. 간병인 

자격취득 및 취업

간병인

미연

54세

중졸

6개월 만료

퇴소 후 타 쉼터

(입소 3개월)

16년(소

송 중)

27새 여

22세 남

식당일,

포장일(가

내근로)

없음 미취업

선아

37세

초졸

6개월 만료

퇴소 후 독립

(퇴소)

10년

(이혼 후 

입소)

11세 남

 9세 여
공장

1. 제과제빵 과정

   3개월 수강

의류

판매직

유리

39세

전문대중퇴

6개월 만료

퇴소 후 친정

(퇴소)

11년
13세 여

(동반)

간호사,

일반사무

1. 피부관리사 

   자격취득

판매직

(시간제)

성희

46세

고졸

3주

퇴소 독립

(퇴소)

18년
18세 남

15세 남

자영업

(음식점 

및 PC방)

없음 미취업

은미

46세

대졸

6개월 만료

퇴소 후 타 쉼터

(퇴소 직전)

17년
17세 여

15세 남

강사, 

식당운영

1. 텔레마케터

2. 가정폭력 상담

원 및 성폭력 상

담원 자격증 취득

타 쉼터 

상근직

으로 

취업

연정

35세

전문대중퇴

입소 중

(입소 2개월)

13년(소

송 중)

12세 여

7세 남

식당일,

안내원,

가내 근로

1. 판매원

2. 운전면허 취득

3. 웨딩플래너 교

육 수강 중

판매원

(시간제)

주영

30세

전문대졸

5개월

퇴소 후 동생 집

(퇴소)

5년
4세 여

(동반)

사 회 복 지

사,

교 육 청 사

무직

1.운전면허증 

  1종 취득

2. 어린이집

  사무직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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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 배경

1.여성의 취업단절과 재취업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1987년
12월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발효된 이후 1990년에 들어서면서 47%이상
50%이하 수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율 수치가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며,
2005년에는 50.1%로 절반을 넘어섰다.(<그림 1>참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여성의 취업률은 25세～29세
66.1%에서 30세～34세 50.2%로 하락하고,다시 35세～39세의 여성 취업률은
59.0%,40세～44세 구간에서 65.6%로 증가하여,결혼,출산,육아기인 30
세～34세 사이의 여성의 취업률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면
서,우리나라 여성의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래프 형태는,점차 완화되고

<그림 1>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및 출처 :통계청 「2006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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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자료 및 출처 :통계청 「2006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M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다(<그림 2>참조).이는 우
리나라 여성의 취업이 학업의 종료 및 나이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여전히 결혼,출산,육아의 영향 속에서 취업을 선택하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한편,여성의 취업단절과 재취업과 관련하여,박수미(2002)는 여성의 경제

활동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적자본요소를 ‘교육 수
준,취업 경력’으로 보고 인적자본론을 비판하였다.‘교육 수준’의 경우,여
성들의 경제활동 행위에 일률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심지어 경제활동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특히 한국 사회에서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
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인적자본요소인 ‘교육 수준’이 여성의 노동시
장 진입에 의미있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한편,‘취업 경력’은 ‘근속년
수’와 ‘이전 취업직종’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보이는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은 여성들을 잦은 경력단절자로
취급하게 하였고,여성들의 ‘교육 수준’이라는 인적자본요소가 여성들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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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직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 ‘취업 경
력’역시 유의미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한편,김교성(2005)은 사건사 분석을 통해 실업자의 재취업 여부와 재취

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연령,교육수준 등을 평가하였다.연
구 결과로 남성이 여성보다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고,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이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성과 고령층은 재취업도 어렵지만,재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
규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고 보았다.또한 교육수준과 관련하
여 높은 교육을 받은 실업자일수록 빨리 재취업을 할 수 있으나 학력과 무
관하게 상황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한다고 하였다.이는 인적자본 수
준보다는 성별에 따라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에 기본적인 원인이 있으므
로 실업자의 안정적인 고용형태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과 연
령에 의한 차별이 폐지되고,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강화하는 한편,재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박수미(2003)는 학력이나 첫 취업 경력과 같은 여성의 인적 특성은 재취

업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첫 출산,결혼,6세 미만의 자녀 양육기 등과
같은 생애사건은 재취업률을 유의미하게 낮췄다고 보고하고 있다.반면,‘둘
째,셋째 자녀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들과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들은 재취
업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두 번째 노동시장에서의 퇴장
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
라 여성의 취업유형은 잦은 ‘경력변동’이라기보다 취업경력 상의 ‘저열함’으
로 특징 지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정성미(2006)는 여성의 재취업은 연령이 높을수록 재취업이 잘 되지

만 30세 이상이 되면 재취업 가능성이 다시 낮아지며,기혼 여성일수록,영
유아기의 자녀가 있을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았다.이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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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경우 가사와 육아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교육수준과 관
련하여서는 교육수준과 재취업 결정에 대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한편,여성의 재취업 고용형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재
취업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며,반면,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전직장
이 비정규직인 경우 재취업 역시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고용안정성이 낮은 직종에 종사했던 경우 또 다시 재취업에 있어서도 불
안정 고용형태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통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은 결혼,출산,육아기인

30～34세 사이에 노동시장에서 퇴출하였다가 35세 이후 다시 재취업을 시도
하며,남성보다 여성이,미혼 보다 기혼이,연령이 높을수록,영유아기의 자
녀가 있을수록 재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종합하여 볼 수 있다.또한 여성의
재취업 고용형태에 있어서,여성의 고학력,이전직장의 정규직 등은 여성의
비정규직 재취업 가능성을 낮춰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에 따라 재취
업을 하기 때문에 학력,이전직장의 고용형태 등은 크게 의미있게 작용하지
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직업별 취업률을 살펴보면,서비스 및 판매직

에 종사하는 여성이 2002년 38.77%에서 35.65%로 최근 감소하는 경향이 보
이기는 하지만,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단순노무직이
20.32%로 그 뒤를 잇고 있다.이는 여성의 노동이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
무직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며,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
직의 큰 특징이 저임금,불안정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체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장지연(2001d)은
여성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과정은 학력과 같은 인적자본에 따른 영향
이나 가족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일자리의 특성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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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조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여성취업포털 사이트 우먼잡링크(www.womanjoblink.co.kr)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새 직장이 이전
직업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75.8%로 조사되었으며,재취업
직종은 서비스직이 28.6%로 가장 많았고,그 뒤를 이어 단순노무직의 비율
이 18.8%로 집계되었다(연합뉴스,2006.1.13일 자).이러한 조사결과는 기
혼 여성의 이전 취업 경력이 재취업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또한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집중됨으로써,여성의 취업
이 저임금,불안정 고용직에 몰리게 되어 전체적인 여성의 취업에 있어 질
적 저하 현상을 심화시킨다.
또한,2004년 취업포털 사이트인 잡링크(http://www.joblink.co.kr/)에서 실

<표 2>여성의 직업별 취업률
(단위 :% )

* 2006년은 6월 자료이며, 2002년～2005년은 연말 자료임.

자료 및 출처 : 통계청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DA7A27&IDTYPE=3&A_L

ANG=1&FPUB=3)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6월*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4.87 16.92 16.90 17.51 18.51

사무직 16.00 16.43 16.89 17.36 16.69

서비스·판매직 38.77 37.18 37.37 36.93 35.65

농림어업직 9.83 9.09 8.16 8.04 8.83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20.53 20.38 20.68 20.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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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기혼 여성 구직자 중 81.3%가 정규직 취업을 희망
하고 있지만,재취업을 한 기혼 여성 중 68.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연합뉴스,2004.11.17일 자).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비정규직 취업
이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선택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 여성이 처해있
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여성의 비정규직 취업을 이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기존 연구

쉼터 이용 여성 중 대다수의 여성들이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전업주부이
기 때문에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택할 경우,취업과 향후
거주지가 결정되어야 한다.자력으로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퇴소 후
다른 쉼터로 연계되기도 하고,친구나 친척,지인들의 집에서 임시적으로 생
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이러한 경우 일정 기간 이후 또 다시 주거지
확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거취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
다.따라서 쉼터 이용 여성들이 퇴소 후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최소한 당분간은 지인의 집에서 생활하더라도,홀로서
기를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은 퇴소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
다.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박영란(2004)의 연구에서 쉼터 이용 여성들의 퇴소 후 계획은 취업 및 자

립과 관련된 계획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실제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는 19.6%로 나타났다.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중 ‘프로그
램이 없다.’,‘기간이 맞지 않는다.’등의 응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는 현재 쉼터의 직업 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 체계가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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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여성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은정(2005)의 연구에서는 취업과 독립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는데,가정

폭력 피해 여성의 직업과 결혼형태에 대한 분석에서 귀가한 집단의 82.4%
가 전업주부였으며,임시거처로 옮기거나 자립한 집단은 각각 50%만이 전
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나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일수록 독립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선숙(2005)은 ‘여성폭력쉼터 퇴소자의 사회적응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서 월수입이 높을수록,주거공간이 확보될수록 사회적응이 높
고,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고 보았다.또한,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쉼터 프로그램의 도움이 크다고 느낄수록 사회적응이 높고,생활만족도 역
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따라서 쉼터를 퇴소한 여성들의 사회적응과 생
활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사회적 지지 체계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미영(1999)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이혼 후 사회적응에 있어 가장 시

급한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남편의 폭력으로 가출한 상
태에서 이혼하거나,폭력에서 벗어나는 일을 우선으로 하다보면 재산 청구
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출발해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은 이혼 후 가장 큰 문제이며,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녀
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여,자녀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은 이중의 고통을 준
다고 보았다.따라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기회를 주고,기거할 수 있는
장소와 생활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석한(2001)의 연구에서 쉼터 이용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쉼터 거주 기간을 6개월 이상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쉼터 이용 기간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받고,퇴소 시 수입이 발생할 수 있
도록 취업으로 이어져야 하며,이를 위해 직업훈련에 있어서의 교육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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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함께 고용안정기관 등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송성자(2005)의 쉼터 이용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쉼터 이용 여성들

이 ‘경제적 문제’,‘퇴소 후 주거’등의 문제를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자립을 계획하는 여성이 59.7%로 나타난 반면,거처문
제에 대한 걱정이 29.3%로 나타나 퇴소 후 거취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해외사례

1)미국의 쉼터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는 3단계로 구

분되어 있다.긴급보호를 위한 쉼터(emergency shelter),전환기의 적응과
자립준비를 위한 중간의 집(translationalhousing),주거지원정책(HUD,연
방정부 주택도시개발성)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일시 보호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한 쉼터와 그 다음 단계인 중간의 집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후원
금,기부금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정부는
주거비 지원,공공주택 입주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쉼터는 단기 보
호시설로 법률적 지원과 숙식 제공,동반한 아동의 보육과 교통 및 취업 알
선 등도 제공하고 있다.중간의 집은 자립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이
태진,2005)
긴급보호를 위한 쉼터는 현재 우리나라의 단기 보호시설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미국의 중간의 집 역시 2006년 4월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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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새로이 규정,시행된 중장기 보호시설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그
러나 우리나라의 중장기 쉼터는 최대 2년 동안 주거지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중장기 시설의 이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
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중간의 집을 이용한 이후에도 정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미국의
연방 정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주거비를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긴급 주거비를 지원하기도 하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또한
주거비 지불 여부나 기간의 연장 등 다양한 대안을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쉼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미네소타주의 세인트 폴

법률부조회에서는 1972년 여성들을 위한 전화 상담을 시작한 이래로,가정
폭력으로 인한 상담이 많아지자,피해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 Women'sHouse라는 보호시설을 만들게 되었
다.아리조나주의 Rainbow Retreat은 1973년 남편들의 음주로 학대받거나
집에서 쫓겨난 여성들만을 위한 시설로 설립된 이후,현재는 폭력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폭행이나 학대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하여 개별 상담 및 집단 심리 치료 등의 일
정을 꾸리고 있으며,독립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네바다
주의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DomesticCrisisOutreachCenter는 1977년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78년부터 가
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쉼터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24
시간 가정폭력 상담 전화를 받고 있으며,상담을 통해 필요한 여성은 쉼터
로 안내한다.쉼터에서는 법률적,의료적,재정적 도움과 취업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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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게 되며,상담원,사회사업가,직업상담원,아동상담가 등 각 분야별 전
문 요원들이 종사하고 있다.또한 가족치료사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개별 및 집단 상담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의무적인 치료명령을 받은
(Court-OrderedPrograms)가해 남성의 상담과 치료도 담당하고 있다.이
상 언급한 곳은 단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쉼터로,기본적으로 임시
적이고 응급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이후 중간의 집으로 연계되기도 하며,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
을 공급받게 된다.(김승연,2004.박영란,2004)

2)영국의 쉼터
영국의 1996년 TheFamilyLaw는 가정폭력의 범위를 물리적이고 신체

적인 폭력의 범주에서 더 확대시켜 정서적인 폭력과 경제적 폭력을 포함시
키고 있으며,가정폭력을 가해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욕구와 권리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특히 피해 여성
이 가해 남성으로부터 벗어나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거
나 현재 살고 있는 집 혹은 그 지역에서 가해 남성을 퇴출시키는 등 가정폭
력 피해 여성의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초석을 마련
하는 것이다.(이선주,2002)
TheFamily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훼방명령(non-molestationorders)

과 점유명령(occupationorders)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있
다.비훼방명령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하는 폭력을 정지시키
고,폭력에 상응하는 위협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에 그 목적이 있다.또
한 이는 빈번한 전화를 통한 괴롭힘이나 직장에 찾아와 괴롭히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이 명령은 특정기간을 정하기도 하고,무한정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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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며,다른 법정 명령이 있을 때 까지 등 기간 설정에 있어서도 피해
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점유명령은 폭력의
피해자인 개인 혹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으로 가정폭력의 가
해자를 강제적으로 그 집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이는 가정폭력의 피해
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권리를 실현하
면서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있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가해자가 축출되는 공간은 주택에서의 퇴거이거나 그 주택이 위치
해 있는 특정지역이 될 수도 있다.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강제적으
로 퇴거된 경우라면,가해자는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명령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영국은 가정폭력이 홈리스(homeless)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

하고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1977년
TheHousingAct는 홈리스에 대하여 안정된 영구주거의 권리를 인정하면
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안정된 주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즉,가정폭력의 피해자들도 홈리스
의 정의 속에 포함시켜 TheHousingAct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
동들이 안정된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태진,2005)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홈리스가 될 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임시

주택(temporaryaccommodation)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
며,그 기간은 2년으로 두고 있다.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 중 자녀를 동반
하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연령상․정신상 또는 신체적인 장애의 이유 및
다른 특별한 이유로 인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경우 등은 공공주
택배당에 있어 우선권을 갖게 될 수 있다.(이태진,2005)
영국에서의 쉼터는 폭력의 상황에서 급박하게 피신한 여성들이 거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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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시적인 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그 이후에는 지방자치
단체가 2년간 머물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경제적 자립,
정서적 안정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캐나다의 쉼터
캐나다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쉼터에서의 일시적인 보호를 받은 이후 주

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Paths는 1984년 설
립된 민간단체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를 위한 중간의 집(Transition
and IntervalHouses), 임시보호쉼터(Temporary Emergency Shelters)와
쉼터를 퇴소하고 난 이후 거주할 수 있는 2단계 쉼터(Second Stage
Sheters)가 운영되고 있다.위니페그 시의 2단계 쉼터는 1년 동안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행동치료,
여가활동,교육활동,문화 교육,생활기술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또한 스페인어,중국어,불어 등 다양한 언어를 통한 서비
스가 이루어지고 있다.퀘잘 가족의 집(QuetzalFamilyHome)은 온타리주
에 위치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설계한 2단계 쉼터로,냉
장고,오븐,세탁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 등이 갖춰진 상태이고,방은 크
고 작은 방들이 다양하게 있어 동반 아동이 있는 경우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박영란,2004)

4)홍콩의 쉼터
홍콩의 조화의 집(HarmonyHouse)은 1985년 홍콩의 민간단체가 가정폭

력 피해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시작 당시에는 순수
한 민간단체인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어왔으나 1989년 이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하였다.조화의 집은 신체적,심리적,성적 학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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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치료와 상담,아동 학습지도,아동 심리치료,24시간 상담전화 운영,자
조그룹,대중교육,조사 연구 작업 등의 프로그램을 꾸리고 있으며,상담치
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3개월의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집으로 귀가하
기를 선택한 경우 지역 내에 있는 가족상담소와 연계하여 남편과 함께 부부
상담을 받도록 한다.
홍콩 정부에서도 여성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이 시설은 임시 보호시

설로 미혼모들이나 학대받은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잠시 안정을 취한 뒤 사회복지기관,상담소,병원,입양기관 등 개개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김승연,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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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의 취업장애 요인

1.‘여성’의 낮은 인적 자본

인적자본론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취업에 대한 욕구가 낮거나 결혼 후
가사노동에 집중하게 되어 취업을 위한 자신의 인적자본 개발에 필요한 투
자를 덜 한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여성의 인적자본 개발은 개인의 선택으
로 결정되어 진다기 보다 자신이 살아온 가족적 맥락,사회적 맥락의 영향
을 받으며,이에 따라 여성의 교육수준은 ‘여성’이 아닌 ‘가족’과 ‘사회’의 맥
락 속에서 결정된다.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하다가 그만 뒀잖아. 대학은 또 미술을 했거든. 공예과. 

오빠도 성악하니까 예체능계라서 돈이 많이 들잖아. 오빠 돈 대주기도 힘드

니까 나보고는 알아서 다니라는 거야. 우리 엄마 생각이 여자는 얼굴 반반하

면 시집가서 살면 된다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내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가 벌어서 다녔지. 그러다가 한 학기 남기고 때려쳐 버

렸지. 그래서 중퇴잖아. 근데 내가 웨딩플래너를 하려고 여기 저기 좀 알아

봤다. 근데 최소 전문대졸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후회돼.  (연정, 35

세)

연정의 경우,고등학교 재학 시절까지 운동을 전공으로 하다가 2년제 대
학에 진학하면서 전공을 미술로 변경하였다.대학에 진학한 후 부모님이 학
비 지원을 해주지 않아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벌면서 3학기 까
지 다녔으나 마지막 한 학기를 앞두고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반면,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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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대학을 졸업한 것에 대해서 ‘남녀차별’로 인식하
고 있었다.또한,연정은 웨딩플래너 교육을 받고자 하고 있으나 수강 후에
도 ‘전문대 중퇴’라는 학력 때문에 취업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학
력이 ‘전문대 중퇴’이기 때문에 현재 취업이 더욱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
며,따라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 안정적인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
차원에서 전문기술을 익힐 수 있는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영문과에 합격을 했었는데 그 때는 가이드 같은 거 하고 싶었어요. 집안도 

어렵고 그 때 생각에는 동생도 여자애이기는 한데 동생이 나보다는 나았던 

거 같아서 동생을 더 밀어주려고 합격은 했는데 안 갔죠. 그리고 마트에서 

계산원하기 시작했구요. 욕심에는 다시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아직 젊

으니까...  (서진, 27세)

서진의 가족 관계를 보면 여동생이 한 명 있었다.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동생이 자신보다 학교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취직하였고,인터뷰
당시에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었다.그러나 당시 하
고 있던 계산원 일은 당장 필요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이
혼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다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연정과 서진 모두 현재 취직할 수 있는 일은 마트 계산원이나 판매원,

혹은 식당일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이러한 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학력,자격증과 무관하게 언
제든지 취업이 가능하지만,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고용,낮은 복지 수준
등으로 인해 기피하면서도 ‘전문대 중퇴’,‘고졸’이라는 학력으로 취직할
수 있는 곳은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이며,실제로 연정은 마트에서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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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으로,서진은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였다.
우리나라 여성의 재취업은 앞서 연구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학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다수의 여성이 학력과 상관없이 비정규직으
로 재취업을 하게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정과 서진이 자신의 취업이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으로 한정되게 되는 원인을 ‘학력’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학력’을 우선 시 하는 사회적 풍조가 내면화한 영향도 있다.
한편,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취업을

하고 퇴소 후의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데,쉼터를 이용하는 6개월 동안 취
업을 통해 당장 퇴소 후 주거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직업훈련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지만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따라서 쉼터 이
용 여성에 따라 취업을 우선 시하기도 하고 직업교육을 우선 시 하기도 한
다.그러나 취업을 하고자 하면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게 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부정적이고,직업교육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직업
교육 훈련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교통비조차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정과 서진는 ‘대학을 나왔더라면’안정적인 취업이 가능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게 되고,‘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되었다.

2.결혼 및 출산,육아로 인한 취업 단절

1)결혼으로 인한 취업 단절
성별분업은 여성과 남성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분리시키고 있으

며,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된 형태를 보이게 된
다.‘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시몬느 드 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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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의 말처럼 여성은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받으며 자라난다.여
성의 본질적인 역할은 가사노동과 육아로 한정되고,반면,남성의 역할은 여
성의 내조를 받으며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학습되어,결
혼과 동시에 여성은 집안 일의 1차적 책임자가 된다.이러한 사회적,관습적
기준은 사회적․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에게 강요되기도 하고,여성 스
스로 내면화하기도 한다.

결혼하고서 일 안 했지. 집안 일 하기도 바쁜데 결혼해서 무슨 일을 해.  (미

연, 54세)

나는 부모님이 맞벌이였는데 그게 싫어서 결혼하면 집안 일만 하고 싶었어

요. 대학 졸업하고도 결혼하고나면 일 할 생각은 없었고, 가정을 꾸리고 아

이 낳아 기르고 그것만 생각했었죠.  (은미, 46세)

미연은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집안 일을 도맡
아 해야 했다.은미는 부모님이 맞벌이였던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
다.이러한 개인적 경험과 판단은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구분짓는 사회
적 규범과 규합되며 미연과 은미로 하여금 ‘여성은 집안 일을 해야 집안이
잘 된다.’는 생각을 내면화하도록 하였다.미연과 은미는 결혼 이후 취업하
지 않고 집안 일에 충실하는 것이 여성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고,아내
와 남편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다.그
러나 실제 생활에서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이 살림을 꾸리
기에 벅찼기 때문에 미연과 은미는 결혼 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취업을 해
야 했다.

엄마는 무조건 집에 있어야 된다. 여자는 집에 있어야 된다. 여자는 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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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돌린데.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그래도 남자라고 꼴 같지 않

게 남자라고 책임감도 있고 여자를 바깥으로 함부로 안 내돌리고 자기 와이

프에 대한 생각은 끔찍하구나 비록 자기가 잘 건사는 안 하더라도 그런 거 

하나는 바르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연

정, 35세)

결혼 후에는 남편이 반대해서 일을 못했어요. (남편이 일을 못하게 했어요?) 

네. 흔히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여자는 집안 일만 잘 하면 된다. 그래

도 나와서 돈벌겠다 그러면 무조건 싫어했으니까. (일 계속 하고 싶지 않으

셨어요?) 일 하고 싶었죠. 근데 괜히 직장 나가서 싸움될 수 있으니까 아예 

포기를 했죠.  (유리, 39세)

연정과 유리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반대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연정과 유리 모두 결혼 전까지 작은 사무실이지만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었
으며,결혼한 후에도 어느 정도는 계속 일을 하고자 하였다.이들의 남편은
‘남성은 바깥일,여성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이
들의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사이의 선택과정을 볼 때 집안 내에서의 최고 결
정권자는 남편임을 알 수 있다.이는 남편을 가장으로 보는 가부장제 이데
올로기가 작용하는 것이며,아내인 여성은 가장인 남편의 통제 아래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자중학교에서 사무원으로 일했어요. 한 7년 쯤 일했어

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해서 결혼할 때까지 했으니까. (일은 왜 

그만 두셨어요?) 결혼하니까 그만 뒀지. 나는 시골 살았고, 중매로 결혼했는

데 남편은 서울 사람이었으니까 서울로 올라오느라 그만 뒀지. (서울 와서는 

취직 안 하셨어요?) 결혼했는데 하긴 뭘 해요. 그 때는 결혼하면 일 그만 두

는 게 당연한 거였죠.  (경아, 5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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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일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해서 한 5년 6년 했나봐. 

호텔에서 나이가 원체 26에 그만 뒀으니까 그만 둘 때 된 거지. 그 때도 거

기(재계약) 가니까 많아 그러더라구.  (성희, 46세)

경아는 결혼 전 취업한 상태였지만 결혼과 동시에 퇴직하게 되었다.경아
는 결혼 후 퇴직에 대해 여성은 일을 하다가도 결혼하게 되면 퇴직하는 것
이 당시의 사회적 관례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경아는 자신의 성격
상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당시 사회적 분위기 상,여성은 결혼하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고,남편 역시 자신이 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고 하였다.성희는 결혼으로 퇴직한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취직했던 호텔에서 26세가 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그 이유는 나이가
많다는 것이었다.성희는 ‘나이가 많다’는 말의 의미를 ‘결혼할 때가 되었다’
로 받아들이고 있었고,당시 사회적으로 26세의 나이는 흔히들 규정하고 있
는 ‘결혼적령기’였다.사회적으로 뿌리 깊게 내려 있는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따라 개인의 성격이나 욕구와 관계없이 성별에 의해 수행해야 할 일이 정해
지며,이는 여성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결혼을 하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성역할 이데올
로기에 따라 자신의 욕구와 무관하게 결혼과 함께 퇴직을 하게 되고,이는
여성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연결되며,이는 동시에 남성(남편)의 지배와 통제
속에 놓이기 쉽게 만든다.

2)출산,육아로 인한 취업 단절
최근 몇 년 동안 현저히 감소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국가에서는 각

종 보육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결혼한 취업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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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출산 계획을 늦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만큼,취업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또한 개인의 가족 계획,가족 상황에서도 육아를 위한 경
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퇴직을 선택
할 수밖에 없게 된다.이러한 사회적,가족적 맥락에 따라 출산은 늦춰지고,
자녀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같이 살 때쯤(동거로 시작) 기업에서 하는 마트로 옮겼어요. 결혼하고 애기 

임신했을 때에도 출산휴가 쓰고 다시 복직해서 일하고 했어요. 복직해도 재

교육같은 것도 별로 필요없고, 하던 대로 하기만 하면 돼서 복직할 때 어려

움 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둘 째 임신하기 전에 또 옮겼었는데 (왜 옮겼어

요?) 그 기업에서 하던 마트에서 복직하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다른 곳

을 발령을 냈는데 그 새로 발령난 곳이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옮기느라구요. 근데 마트가 작은 데라서, 배가 불러오니까 ‘손님들이 보기 힘

들어 한다.’그러더라구요. 그게 나가란 소리지 뭐겠어요.  (서진, 27세)

출산 후 복직한 서진은 회사로부터 근무지 이전을 강요받았고,새로 배정
받은 근무지는 출퇴근조차 어려운 지역이었다.서진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
하고 다른 곳으로 취직할 수 밖에 없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산전후휴
가나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경우 이전 업무와 동일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
장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진의 경우처럼 근무지를 이전시키는
등 근무를 지속할 수 없도록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퇴직을 종용하거나 유도
하기도 한다.

친정집에서 도움을 받고 살았었는데 그 때 제가 산후조리 강사를 했었어요. 

근데 취업을 하고 애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못 하겠더라구요. 내 



- 33 -

애를 보고 가정을 먼저 꾸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서..  (은미, 46세)

둘 째 아이 낳을 때에도 어차피 남편이 돈벌이가 좋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

리 힘들어도 계속 돈을 벌어야 겠다 싶어서 또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시어머

니가 그만 두게 하더시더라구요. 살림 좀 하라고.. 그래서 그만 두게 됐죠. 

애가 둘이 되니까 시어머니도 벅차셨겠죠. ‘나도 못 하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렇다고 생활비도 없는데 사람을 쓸 수도 없고 어린이집 같은데 보내는 것

도 비용이 만만치 않구요. 내가 마트에서 일해서 받는 돈이 새벽부터 한밤중

까지 빠듯하게 일해야 한달에 100만원 채우는데 애기 둘을 어린이 집 보내

고 그러면 뭐하러 일을 해요. 내가 애를 봐야지. 그게 더 절약이겠더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그만 두고 눌러 앉는 수밖에 없었죠.  (서진, 27세)

결혼 후에 교육청 사무일을 했었는데 시댁이 근처에 있어서 말이 많고 거의 

매일 시댁을 드나들어 두 집 살림을 해야 해서 힘들어 하던 중에, 임신을 하

게 되어 시어머니, 남편이 일을 그만 두고 남편 내조나 하면서 시댁일이나 

잘 하라구 했어요.  (주영, 30세)

은미,서진,주영은 출산 이후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을 중단하고
전업주부가 되었다.보육시설의 시설이용비를 여성이 취업을 해서 벌게 되
는 비용,즉 수입과 비교했을 때,계속 일을 하는 것보다 가사노동과 육아에
충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취업상태를 굳이 지속하
지 않는다.이는 여성을 남성과 달리,‘산업예비군’으로 보는 것으로,여성의
1차적 의무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있고,집안의 ‘가장’인 남성이 ‘부양의무자’
로서 경제적 뒷받침을 원만히 수행해내지 못할 때 여성은 남성의 역할을 보
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때문에 여성은 취업을 한 뒤
에도 1차적 의무를 지고 있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소홀해서는 안 되며,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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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과 육아에 결점이 생길 경우 여성의 책임이 되며 취업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
또한 여성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는 것도 여성이 남성보다 퇴직

을 쉽게 선택한다는 것이 그 원인이다.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이 70%를
육박하고,여전히 여성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한다.이렇듯 여성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현상 역시 경제활동
이 여성의 주된 역할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며,이러한 인식은 여성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즉,여성 노동가치의 평가절하로 인한 저
임금 현상은 여성의 (재)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제권이 남성(남편)에게 있는 한,여성(아내)은 자신의 의지대로 경제적

인 선택을 하기 어려우며,생활비 지급 중단,지출 영수증 검사 등은 남성
(남편)이 여성(아내)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행사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가정
폭력이다.이 때문에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취업의 종료와 함께 남
성(남편)에게 온전히 귀속되게 되는 경제권은 집안 내에서 여성(아내)에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여성(아내)가 가져야 할 권리를 박탈함으로서 여
성(아내)을 통제한다.

3.가정폭력으로 인한 취업 단절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 외에도 언어 폭력,사회적 폭력,경제적 폭력,심
리적 폭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가정폭력은 보통,여러 가지 폭력
의 양상이 중첩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하위 내용을 강조하고자 신체적 증상,사회적 고립,정서적 증상 등으로 나
누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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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체적 증상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멍이나 찰

과상에서 심한 경우 고막 손상,장 파열,골절 등의 증상도 보인다.이러한
신체적 증상은 가시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있던 여성
들에게는 취업을 지속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연의 사례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식당일을 나갔다가 남편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하여 얼굴에 피멍이 들어 다음 날 출근하지 못했다고 한
다.그 밖에도 예측할 수조차 없는 폭력은 미연이 취업을 할 수 없는 이유
가 되었다.선아 역시 미연처럼 폭력으로 인해 취업 상태를 지속할 수 없었
다.특히 선아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 감금과 함께 일어나 행동에 자유가 없
었으며,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한 통을 거는 것조차 어려웠다.
유리는 남편이 자신에게 극심한 폭력은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으나 휴
게소에 일하던 중에 남편이 찾아와 자신을 괴롭히며 자신이 타 준 커피를
쏟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여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고 한다.

칼국수 집에 3일인가 나갔었는데 또 어느 놈이랑 붙어먹었느냐고.. 어느 놈

이랑 바람났냐고 그러면서 때리는 거야. 주먹으로 맞고 구둣발로 채이고 얼

굴이 여기 저기 붓고 터지고 그랬는데 나갈 수가 있나. 그래서 또 그만 뒀

지. 그만 둔 게 아니라 나가지를 못 했으니까.

(중략) 선생님도 알지만. 이런 데 칼로 다 찔리고, (얼굴에 칼에 찔린 흉터가 

3 곳이 있다. 현재는 흉터가 크게 눈에 띠지는 않음.) 코도 주먹으로 한 대 

딱 맞았는데 코뼈가 나간 거야. 그래서 2주정도.. 코에 기브스 하고 다녔지. 

이도 빠졌지.( 앞니 중 하나가 빠져 틀니를 함.) 이러고 사는 데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 벌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맞고서 누구 좋으라고 돈을 벌어.  (미

연, 5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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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면... (공장에서) 옷 만드는데... 이런 데는 시간이 늦게 끝나거든

요? 8시 넘어야 끝나. 근데 그런데서 또 의심을 하는 거야. (중략) 점심시간

에도 들어오는 거야. 밥 먹겠다고.. 또 밥 먹다 말고도 와.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일을 계속 못해. 한 두 달하고 못하지.. 맞으니까... 몸도 아프고.. 누

구한테 말도 못하고.. 

(중략) 여기서 나오기 전에는 한 달을 밤낮으로 맞았는데.. 옷을 벗겨놓고 못 

나가게.. 밤에는 애들 자니까 불 꺼놓고 때리고, 낮에는 애들보고 나가서 놀

라고 그러고 때리고...  (선아, 37세)

남편이 구미 쪽으로 출장가는 바람에 나는 친정에 가게 돼서 나는 거기서 

(추풍령에 있는) 휴게소에 잠깐 다녔구요.. 그 때도 술 먹고 오니까.. 일 할 

때 오니까, 택시타고 그것도.. 택시비 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막 난동 피는 건 아니고 나한테만.. 커피마시라고 커피 타 

줬더니 막 엎지르고... 불러요.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나한테 ‘탁’ 쳐서 엎지

르더라구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자꾸 있으니까 일이란 걸 아예 포기했죠.  (유리, 39세)

한편,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은 폭력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외에도 만성 두통,소화불량 등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도 있
다.연구 참여자 중 미연은 하루에 한 통씩 두통약을 복용해야 했을 정도로
만성 두통과 허리통증에 시달렸고,경아는 스트레스로 인한 성대 결절이 발
생했다.또한 주영은 오래 전 있었던 폭력의 후유증으로 한 쪽 귀의 청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고 같은 쪽 얼굴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증상들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드
러나는 것이 아니라,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드러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당
사자들은 가정폭력의 결과로 생각하지만,가정폭력의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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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만성 두통,만성 피로,소화불량,불면증 등의 증상
들은 장기간 지속되면서 건강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지장을 준다.

2)의처증 등 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남성(남편)의 폭력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여 여성(아내)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따라서 가정폭력을 신체적 폭력으로만 제한하여 볼
수는 없다.사회적 폭력은 여성(아내)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으로,친구들이나 친정과의 교류를 막고,취업에 있어서도 자유
롭지 못하다.이러한 사회적 폭력은 흔히 의처증에서 비롯되는데 미연,경
아,연정,성희 등의 사례를 보면,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남성들을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여성(아내)들을 집밖에 나가지 못하게 저지
한다.이렇듯 여성(아내)의 사회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여성(아내)들에게 있
어서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가로막아 폭력 상황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인간관계 형성조차 어렵게 만든다.또한,취업이 계속 저지되면서 여성들은
일신을 위한 별도의 개인 재산을 전혀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 폭력 상황 속
에서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결과적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폭력의 상황에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터놓고 말할 친구나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고,자신이 홀로 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폭력의
상황 속에 방치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다.

하도 생활비도 안 주는데다가 의처증이 심해서 밖에서는 일을 못하게 하니

까. 잠깐 집에서 리본 같은 거 받아서 뭐 만들어 붙이고 그런 거 한 적 있는

데 남편이 술 먹고 거기(일하는 재료)에다가 물을 붓고 그래서 그것도 못 했

지. (거기에다가 물을 왜 부어요? 일하는 건데.) 물건을 밖에서 받아 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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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갔다 오면 남자 만나고 온 거라 그러고, 의처증이지 뭐.. 친정집에

도 못 가게 하는데...  (미연, 54세)

일하느라고 만나게 된 남자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삼자대면하자고 난리를 

치면서 칼 들고 쫓아가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해요.  (경아, 52세)

근데 차라리 그 때 내가 우리 신랑한테도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 . 어느 정도 

돈을 좀 벌면 가게를 차려줘라. 속옷 가게라든가. 금은방 악세사리 같은 거. 

보증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화장품 가게나... 여자들만 들락날락하는 곳 

있잖아요. 나이차이가 있다 보니까 은근히 남자들 왔다 갔다 하는 직장은 못 

다니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집 근처에 공장도 많아요. 아침에 

9시에 갔다가 6시면 딱 끝나  그런데도 남자 직원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야.  (연정, 35세)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큰 애한테 엄마 목욕하고 올 테니까 아빠한테 전

화오면 그렇게 말하라고 했더니. 애가 아빠한테 뭐 기분 나쁜 게 있었던지. 

아빠한테 ‘몰라요’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물에 다 젖어서 갔더니 (남편이 하

는 말이) 이 년이 어느 놈하고 자빠져서 자다가 머리도 못 말리고 나왔다 이

거야. 그러면서 저년이 나한테 뒤질려고 그런다는 둥 그러면서 칼을 들었다 

놨다 그러는 거야.(중략)나는 애들 학교 갔다 오는 거 보고 나가야 되니까. 

같이 호프집을 해도 남편은 3시,4시 쯤 나가고 나는 5시쯤 나가. 근데 그 한 

두 시간을 의심해. 그러니 다른 일을 어떻게 해 못하지.  (성희, 46세)

미연,경아,연정,성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었다.미연의 남편은 미연이 밖에 나가지 조차 못 하
도록 옷을 벗겨 놓은 채로 감금하다시피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또한 연정
은 남편의 사업이 계속 잘못되면서 남편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명의를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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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던 자신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남편은 일을 나
가지 못하게 하였고 친정 식구나 시댁 식구가 운영하는 찜질방,분식집에서
만 일 하도록 허락했다.그러나 시댁 식구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일하는
동안 연정은 한 번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아이 분유값,준비물값,
전기료,가스비 등 그 때 그 때 필요한 돈만 타서 써야 했다.연정은 아이들
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급식비,기타 준비물과 학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남편
모르게 일주일씩 단기간으로 일하거나 남편이 외출한 시간 동안을 이용해
일을 해야 했으며,쉼터에 들어오기 직전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일주
일 단기로 계약하여 도우미 일을 하던 중 닷새 만에 남편에게 발각이 되었
고 이로 인해 급여도 받지 못 한 채 집을 나오게 되었다.
경아와 성희는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한 경우이다.경아는 부동산 중개업

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경아의 남편도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부부가 같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게 되었다.그러나 경아의 남편
은 경아가 영업의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의심하여 부동산 계
약을 방해하는 등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다.경아는 함께 사무소를 하면서도
자신을 계속 의심하자 나중에는 따로 사무실을 내기도 했었고,남편의 의처
증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성희는 결혼한 뒤 줄곧 남편과 호프집,PC방
등을 운영하며 생활해왔다.부부가 함께 가게를 꾸렸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었으나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의심을 하였고 손님과 눈만 마주쳐도
‘무슨 관계냐’며 의심을 했다.
이들은 남편의 의처증으로 취업 뿐만 아니라,장을 보러가는 것조차 자유

롭지 못했다고 한다.이들은 남편의 의처증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으로 다양
한 대책을 고민했었지만 같이 일을 하거나 따로 일을 하거나 자신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었다고 한다.남성(남편)이 여성(아내)의 인간관계,사회생활
내지는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남성(남편)이 여성(아내)을 통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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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력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아내)의 잘못이라기보다,즉
의처증의 원인이 여성(아내)에게 있다기보다 남성(남편)의 생각과 판단이 의
처증으로 발현되는 것 뿐이다.따라서 폭력의 피해 여성은 자신의 문제점과
잘못을 발견하려 해도 그 원인을 찾기 어려움을 느끼며,불분명한 원인으로
인해 의처증을 포함한 폭력에 대처할 방안을 찾을 수도 없다.가정폭력의
원인은 가해 남성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폭력의 행위자가 변
하지 않는 이상,폭력은 종결되지 않는다.

3)심리․정서적 증상
앞서 살펴본 신체적 증상과 사회적 고립의 경우,폭력의 가해 남성으로부

터 벗어나면서 점차 그 피해 증세가 회복될 수 있다.고막파열이나 근육의
손상,마비 등 경우에 따라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신체적 폭력은 시간에 따라 완전히 치료되며,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역시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시간을 두고 점
차 회복된다.그러나 심리․정서적 증상은 그 피해의 정도와 회복의 시간을
예견하기 어려우며,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심리․정서적 수준이 어느 선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이 때문에 쉼터 이용 여성 중 스스
로 자신은 심리․정서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섣불리 취업 전선에 나가
거나 이혼 소송을 시작한 뒤 더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나는 쉼터 들어올 때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들어온 거라. 거기 규칙이 한 달 

동안 취업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왔지. 근데 나오고 나니까 

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건 

있어. 일을 해도 손에 안 잡히고...  (성희, 4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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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의 사례는 폭력 발생 즉시 쉼터로 온 경우가 아니라,이혼에 대한 마
음을 결정하고 쉼터에 온 경우이다.쉼터마다 규칙의 차이는 있지만,당해
쉼터의 규칙은 쉼터에 들어온 이후 한 달 동안 심신의 안정을 취하며 이후
의 생활을 계획하는 것이다.성희는 한 달 동안 이혼과 취업을 하지 못한다
는 규칙 때문에 3주 후에 퇴소하였다.그러나 퇴소 이후 오히려 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심신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나가도 계
속 불안하고 집에 두고 온 자식들이 생각 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한
달 동안 일을 한 뒤 그만 두었다고 한다.
한편,결혼 후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가정폭력 속에서 불연속적으로 이루

어진 취업과 폭력으로 인한 불안감,공포 등은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무기
력하게 만든다.특히,미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생
각 때문에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취업도 하지 않았다.이러한 무기력은 피
해 여성이 스스로를 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킴으로써 자립을 어렵게 한다.
이렇듯 신체적 폭력,사회적 폭력 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저지는 피해 여성들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어 폭력 상황에서의 탈
출과 홀로서기를 어렵게 만든다.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직업훈련
과 취업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무기력과 우울
등에서 탈피하여 자신감과 자존감의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활비가 없으니까 식당에 잠깐 일했었는데 남편이 의처증 땜에 못 나가게 

했지. 무슨 일을 해서 제대로 끝내본 게 없으니까 내가 또 일을 시작해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미연, 54세)

일 못 하게 하고 그러는 게 계속 되니까 내가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야. 그래

도 여기 와서 상담 받고 그래서 지금은 이 일 저 일 할 수 있겠다 싶고, 또 

그래야 하니까 하는데, 정신과 가니까 그게 딱 나와요. 우울증도 심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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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성도 심하고 그렇게 딱 나오더라구요. 내가 의존이 심하다는 걸 알아. 그

래서 퇴소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안 가고 혼자 살려고 하면 못 살 것 같애. 

내가 그만큼 나약해졌다는 거야.  (경아, 52세)

그 전에도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왜 그랬을까싶어요. 왜 이혼할 

생각을 못 했을까... 경제력 문제도 있고, 내가 취직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이 없었던 거 같아요. 왜 폭력상황에 오래 놓여 있다 보면 무기력해진다

고 하잖아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제가 그랬던 거 같아요. 이번에도 이러게 

오래 있을 생각이나 작정 같은 거 안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은미, 46세)

아무도 몰라. 사람 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아는 사람도 드문데... 누구를 만나

서 얘기하고 내 생활을 말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 근데 무

기력해져요. 세상에 대해서..

(중략) 처음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비

가 오면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온다. 외롭다...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이 있잖아

요. 나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힘들면 힘들다는 거를 느끼고, 말할 

수 있고...  (선아, 37세)

경아는 쉼터에 들어오기 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는 등 취업 경험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존적이고,무기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은
미 역시 무기력을 호소하며 취업을 하고 독립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쉼
터를 이용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고 단기간이지만 일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특히,경아의 경우 간병인 훈련을 받고
취업하고 독립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정말 행복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해.’라며 경제적 자립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으
로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선아 역시 취업을 하고 독립하여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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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생활하고 있다.아직 스스로 ‘불안한 상태’라고 말하면서도 처음 쉼터
에 왔을 때는 ‘비가 와도 아무 느낌이 없었던’상태에서 이제는 힘들 때 ‘힘
들다’는 것을 느끼고,‘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일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렵고 걱정도 되고 그

랬는데 오히려 일을 시작하니까..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신감도 생기고 재밌게 했어요.  (은미, 46세)

제과 제빵을 배우면서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좋더라

구요.  (선아, 37세)

무슨 일이든 하면 할 수 있구나.  (경아, 52세)

이렇듯 신체적 폭력,사회적 폭력 등 가정폭력은 피해 여성들을 무기력하
게 만들어 폭력 상황에서의 탈출과 자립을 어렵게 만든다.쉼터를 이용하면
서 취업을 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이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직업훈련과
취업은 여성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무기력과 우울증,
자신감 상실 등 심리․정서적 증상에서 벗어나 사회 복귀,사회 적응에도
일조하고 있다.

4.단편적,비독립적 취업

쉼터 이용 여성들은 대부분 자신을 전업주부라고 이야기하고,평생 일을
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그러나 이들은 일의 종류나 기간에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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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대부분 취업의 경험이 있다.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모두 자신을
‘전업주부’라고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취업경험이 전무한 사람은 단 한 경
우도 없다.박영란(2004)의 조사에서도 현재 무직이라고 답한 경우가 72.6%
로 나타났지만,취업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83.6%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 중 미연,유리,은미 등은 취업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

을 때 실제로 다양한 취업 경험과 창업 경험이 있었지만 돈을 번 적은 없다
고 답하였다.그 이유는 취업 기간이 짧고,특히 식구들이 운영하는 자영업
의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이를 토대로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의 취업경험은 학력,연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듯
하면서도 가정폭력이라는 공통분모 상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단기간의 취업경험이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가내 근로 내지는 무급
가족종사 등 비독립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 참여자 중,선아,연정,미연,주영,서진,유리 등은 남편의 경제적

폭력으로 인해 취업을 하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지만,막상 취업을 하고 난
뒤에는 또 다시 남편의 신체적 폭력과 사회적 폭력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되었으며,그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허다했다.따
라서 이들의 취업기간은 짧게는 하루,이틀에서 길어야 6개월이었다.또한
이들은 식당,모델하우스 도우미,청소,공장에서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였
다.이러한 일들은 대표적인 비정규직 직종으로 취업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낮은 임금은 생활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한편,연구 참여자 중 연정,미연,경아,성희,은미 등은 남편의 극심한

의처증으로 인해 집 밖에서의 일을 할 수 없었다.연정과 미연은 물건을 받
아서 집에서 작업을 한 뒤 다시 완성된 물건을 보내주는 일을 하였다.공예
를 전공한 연정은 수저의 손잡이 부분의 조각에 도금하는 일을 했고,미연
은 스티커를 비닐봉투에 넣어 포장하는 일을 했다.그러나 이 일 역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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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었다.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외부 사람과의 만남이 완전히 차단
되고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또 경아와 성희는 남편과 같이 하는 일만 허락되었다.경아는 부동산 사

무실에 취직하여 일을 하던 중 의처증이 심한 경아의 남편은 경아가 일 하
는 것을 반대하였다.경아는 남편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
왔고,남편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그러나 손님들이 경아에게 몰리
자,남편은 손님들과의 만남마저 통제하려고 들었다.성희 역시 결혼 후 남
편과 함께 호프집을 하게 되었고,남편의 극심한 의처증으로 인해 다른 일
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한다.하루 24시간을 남편과 함께 있어도 호프집
에서 손님과 눈만 마주쳐도 의심을 했다고 한다.연정의 상황도 조금은 다
르지만 상황의 맥락은 유사하게 나타난다.연정의 경우는 남편과 함께 사업
을 한 것은 아니지만,친정엄마나 시누이,외삼촌 등 가족과 친척들이 하는
일에 동원된 경우이다.성희와 연정은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배우자,혹
은 친척들의 일터에서 무급 가족 종사자로 일해야 했다.성희와 연정의 남
편이 일을 허락한 것은 남편인 그 자신,혹은 그 자신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친척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폭력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취업을

해야 하면서도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즉,신체적 폭력
과 사회적 폭력으로 인해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지속하기 어렵지만,다른
한편으로는,경제적 폭력으로 인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취업
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여성의 재취업이 단순노무직,서비스직에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연구 참

여자들 역시 이전의 취업경험과 상관없이 대개의 경우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직으로 재취업하게 된다.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은 대표적인 비정규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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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인 동시에 여성 직종이기도 하며 학력,연령,전문성 등과 관계없이 언제
든지 취업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반면 대체적으로 임금이 낮다.이로
인해 일을 하는 대신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야 할 때에는 낮은 임금을 받
으면서라도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의미가 줄어들게 되어 취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특성 상 가정폭력의 상황에 따라 자
유로이 진입과 퇴출을 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임시변통하는 수단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단기간의 비독립적인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으로
는 여성이 자신의 경제력을 키우는 데는 부족함이 있으며 폭력 상황에서도
남성(남편)에게 의존하여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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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한계

1.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과 한계

1)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체계
가정폭력 쉼터에서 진행되는 직업훈련의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복권기금을

비롯하여 각종 단체,개인의 후원 및 기관 연계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중 여성가족부의 복권기금은 1년 예산이 책정되어 지급되고 이를 어떻

게 운용할 것인지는 쉼터 종사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즉,개인별로 지
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집행된 예산을 분할하여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이용 여성들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도록 결정하는 것은 종사자의 몫이다.
따라서 쉼터 종사자는 1년 동안 쉼터를 이용하게 되는 여성들의 수와 직업
훈련을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예측과 대비를 하여,하반기에 입소하게 되는
여성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쉼터 이용 여성 개개인의 경
제적 상황을 파악하여 경우에 따라 식대 및 교통비 등 직업훈련 지원의 폭
을 확대하기도 한다.그러나 이는 쉼터 이용 여성들 사이에서 형평성의 문
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직업훈련과 취업이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

성들을 대상으로 한 독립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가 없어 직업훈련의 경우 인력개발센터,전문 학원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취업의 경우 내담자가 직접 구직을 하여 취업을 하거나 종사자의
알음알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안정적인 취업이라기보다 쉼터
퇴소 후 생활에 대한 걱정으로 당장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학력,연령,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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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무관하게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일용직,단순서비스직 등을 선택하여
취업하게 된다.

2)직업훈련 및 취업 사례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 훈련 사례를 살펴보면 4명이 여성가족부 복권기금

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았으며,1명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로
부터 지급된 지원금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았다(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의 지원금은 2006년 첫 시행임.).
은미는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가정폭력 상담원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직

업훈련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상담원,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수료하였다.그
러나 기간 만료로 퇴소할 당시에 취업이 되지 않아 다른 쉼터로 가야 했지
만,이후 다른 쉼터 시설에 취업이 되었다.경아는 간병인 자격을 취득하였
고,국가적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간병인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병원을 계속 옮겨야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
다.유리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현재 나이,무경력 등으로 인
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마트에서 계산원 등의 일을 단기적으로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선아는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던 중 퇴소하게 되어 6
개월 과정 중 3개월 과정만 수료하였다.현재는 옷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있
다.주영은 운전면허 1종을 취득하였다.주영의 경우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유아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운전면허 취득이 사
회복지관이나 유치원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운전사를
따로 모집하는 곳도 있지만 영세한 시설인 경우 선생님이나 사무직 직원에
게 운전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승합차나 버스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으로 다시 취득하였다.면허증 취득 후 유치원에서 사무직으로 한 달
간 일하였으며,퇴소한 뒤에는 보다 더 안정된 일자리를 찾으며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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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은 운전면허증이 그 동안 없었고,쉼터에 들어와 취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운전면허증이 필수라는 생각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고,웨딩플래너 교
육을 받고 있다.
서진은 쉼터의 종사자를 통해 고시원 건물 청소부로 취업한 바 있으나 당

일 그만 두고 다른 취직자리를 알아보다가 소형 마트에 취업하였고 하숙방
을 얻어 독립하였다.은미와 경아는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문조사 기관에서 텔레마케터 일을 하게 되었으나 지방선거가 끝난 후 회사
에서 일이 줄어들자 사원을 감원하고 시급을 낮추었고,이로 인해 일을 그
만 두게 되었다.주영은 유치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한 달
뒤 그만 두었다.연정은 대형 마트에서 주말 동안에만 판매직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다.퇴소한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웨딩플래너 교육을 다니기 위해 교통비나 기타 부대비용을 마련하고 있
다.
미연은 6개월 동안 쉼터를 이용하면서 직업훈련이나 취업의 기회도 있었

지만 본인의 건강문제로 거부하였다.또한 이혼소송으로 인해 시간을 일정
하게 내는 것을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6개월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무
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나이 먹어서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등 여전히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다.성희는 3주 동안 이용한 후
퇴소하였기 때문에 쉼터에 있는 동안은 직업교육이나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쉼터마다 규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시설도 있는 반
면,일정기간 활동의 제약을 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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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연구 참여자의 직업훈련 및 취업

연구자가 종사하고 있는 시설은 입소 한 뒤 약 한 달 여 동안 취업 및 직
업 훈련을 제한하고 있다.한 달 동안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 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심리 상담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을 우선 시 하기 때문이다.성희는 한 달 동안 취업도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쉼터에 들어온 지 3주 만에 성급히 퇴소하였지만 심신
의 안정이 되지 않아 퇴소 후 불안과 긴장을 안고 있다고 하였다.

이름이름이름이름((((가명가명가명가명))))
쉼터 쉼터 쉼터 쉼터 이용 이용 이용 이용 중 중 중 중 

현재 현재 현재 현재 취업 취업 취업 취업 상태상태상태상태
직업 직업 직업 직업 훈련훈련훈련훈련 취업취업취업취업

서진 -
1. 건물 청소

2. 계산원
계산원

경아 간병인 자격 취득
1. 텔레마케터 

2. 간병인 
간병인

미연 - - -

선아
제과제빵 과정 3개월 

수강
-

의류

판매직

유리 피부관리사 자격 취득 -
판매직

(시간제)

성희 - - -

은미
1. 가정폭력상담원 수료

2. 성폭력상담원 수료
텔레마케터

타 쉼터 상근직으로 

취업

연정
1. 운전면허 취득

2. 웨딩플래너 수강
 판매원 판매원 (시간제)

주영 운전면허증 1종 취득 어린이집 사무직 -



- 51 -

3)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의 한계
(1)동기부여 및 정보제공 미흡
현재 쉼터에 있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취업은 쉼터 이용 여성들이 개인

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밖에 쉼터의 종사자가 개인적
인 인맥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쉼터 이용 여성의 취
업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그 때 했던 그 일(고시원 청소일)은 그래도 선생님(쉼터 종사자)이 소개해주

신 거라서 웬만하면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건 진짜 못 하겠더라구요. 간병인 자격증도 해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벌써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다른 일은 없

나... 그런 거 있잖아요...  (서진, 27세)

서진은 쉼터 관리자의 소개로 고시원 건물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우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슨 일이든 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나갔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 만에 일을 그
만 두게 되었다.
한편,서진과 경아에게 간병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서

진은 경아와 함께 교육을 신청했다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 끝
에 취소하였다.경아는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기로 결정하였는데 서진은 아직 젊은 나이로 간병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반면,경아는 나이로 인해 취업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서진은 곧 일자리를 알아보고 취업이 되어 독립하
였다.경아는 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생산직,텔레마케팅,백화점 판매직
등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였으나 사실상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
다.대부분의 일자리가 40세,50세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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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으면 취업이 쉬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간병인 교육
은 수료 후 취업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과 무관하게 선택하였다.
대부분의 취업이 식당이나 마트 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취업에 있어 개인의 적성이 발현되기는 어렵다.이러한 현상
은 직업훈련에서도 드러나는데,피부관리,제과제빵,미용,조리사 자격증 등
은 학력과 무관하게 여성성이 강조되는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다.따라서 쉼
터 이용 여성들의 직업훈련 역시 이러한 여성직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되고 있다.이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고
정관념이 여성들에게 내면화 된 것이며,이러한 여성직종 외의 새로운 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작용한다.
오랜 가정폭력 상황으로 인해 외부와 단절되고,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

정한 쉼터 이용 여성들은 무엇을,어떻게,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현재 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개인상담,집단상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이 밖
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쉼터 이용 여성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다양한 직업에 대한 교육과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개발도 필요하다.

(2)쉼터 이용 기간의 구조화
쉼터 이용 여성들은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6개월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주로 이혼 소송,취업,직업훈련 등
큰 틀을 생각하고 쉼터 이용 기간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조화하고 설계한
다.
경아의 경우 소송의 진행과 함께 중간 중간 아르바이트도 하고 간병인 교

육도 받을 수 있다.그러나 경아는 간병인 교육이나 아르바이트나 모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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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끝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은미 역시 가정폭력 상담원(3월)
과 성폭력 상담원(7월)교육을 받았고 두 교육 모두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으며,그 중간에 취업을 잠시 하였었다.

먼저 좀 어디서 돈 좀 빌리고 그러더라도 먼저 배울까... 또 멀게 보면 빨

리 배워놓는 게 좋으니까. 지금 계속 알아보고는 있어. 9월에 (웨딩플래너 

교육을) 하는 곳이 있다 그러더라구. 배우면서 일을,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지. 

(중략) 이혼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소송하는 데 뭐 준비하고 그런 것도 만

만치 않더라구.. 그게 6개월 안에 다 안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송하

는데도 돈이 드는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 놔야지. 소송해야지. 직

업훈련도 받아야지..일단은 소송은 나중에 하는 걸로 그냥 지금 생각은 그

런데.. 할 건 많고 시간은 없으니까 매일 매일 생각이 바뀌지. 내일 되면 

또 어떨지 몰라.  (연정, 35세)

연정은 인터뷰를 할 당시 직업훈련으로 웨딩플래너 교육을 받기 위해 정
보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였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혼 소송을 생각하고 있
기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쉼터 이용 여성이 지갑조차 없이 맨 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당장 교통비나 소송을 위한 서류 접수비용 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직업훈
련도 교육 수강비 자체는 지원이 되지만 교육을 받는 동안 드는 교통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연정 역시 지갑도 없이 주민등록증과 당
장 거주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2,3만원을 들고 나온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당장의 교통비조
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외출복까지 마련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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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그러나 경제적 문제로 취업을 하고 직
업훈련을 늦추다 보면 원하는 교육이 개설되어 있는 기관이나 학원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채 퇴소할 수도 있다.

여기 규칙은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소송을 하든, 취업을 하든, 교육

을 받든 간에. 난 그게 답답한 거야. 나는 이혼 다 생각하고 왔는데 한 달 

동안 안 된다 그러지. 나는 빨리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애들을 다 놓구 와

서...  (성희, 46세)

성희는 입소 뒤 한 달 여 동안 직업훈련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당해 쉼
터의 규칙 때문에 일찍 퇴소하기로 결정하였다.성희는 쉼터에 오기 전 이
혼에 대한 마음을 굳히고 들어왔기 때문에 쉼터에 오면서는 소송을 시작하
고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그러나 막상 쉼터에 들어온 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3주 만에 퇴소하였다.쉼터마다
규칙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가정폭력의 증상이 천차만별이듯이 미
래 설계에 대한 적극성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원칙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빨리 취직해서 자리 잡아야지. 딸들은 커서 그래도 좀 덜 걱정되는데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어서 걔는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혼할 때 양육권 

가져오려면 엄마의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며(인터뷰 당시 이혼 소송 중.), 

그래서 판결나기 전에 내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빨리 취직하고 

싶지.  (경아, 52세)

경아는 입소한 뒤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소송을 통하여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라도 빨리 취업을 하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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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후 현재 간병인 활동을 하고 있다.한편,이혼 소
송이 지연되면서 쉼터 이용 기간이 만료되어 또 다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심리적인 안정과 소송에 대한 도움 등을 이유로 3개월 정도
더 머물고자 하였다.그러나 법률상 단기 쉼터의 이용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퇴소할 수밖에 없었다.이와 관련하여 소송 중인 경우 계속
적인 법률지원과 이용 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쉼터 이용 기간을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신 안정,이혼 소송,취업,직업훈련 등은 그 경중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쉼터 이용 여성들에게 모두 중요한 사안들이다.그러나 한정적이고 촉박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무엇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개인이 해
결해야 하며,그에 따라 쉼터에서의 직업훈련과 취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개
개인의 시간의 구조화에 맞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안정적인 취업 연계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을 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직업훈련 이후 취업으로의 연결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취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고용청? 노동청? 뭐 그런데 등록도 해놨

고, 친구들한테 부탁도 해놨고, 학원에서도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 나이가 

있어서 잘 안 되네요. 요즘은 젊은 애들을 많이 구하죠. 나이들면 경력자를 

구하거나. 아니면 개인샵을 차리는 건데... 지금은 워낙 갖춰진 게 없으니

까. 피부관리에 필요한 화장품이라도 구입해 놓고 해야 되는데. 샵에 들어

가서 하다가 프리랜서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중략) 날짜가 갈수록 촉박해져요. 여기저기 등록은 해놨는데 연락은 없죠. 



- 56 -

다른데 알아봐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혹시나 내가 안 좋은 쪽으로 빠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애가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노래방 도우미 있죠. 그걸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애가 아직 

어리니까 하지만, 우리 애는 좀 컸으니까 알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는 그건 못하겠더라구요.  (유리, 39세)

취직이 됐으면 굳이 다른 쉼터로 안 가도 되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됐으니

까... 거기(인터뷰 당시 쉼터 이용 가능 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퇴소 후 연계

된 시설)에서 좀 더 취업에 관한 교육을 더 받고 이왕이면 자격증을 땄으니

까 그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지금은 취업이 안 됐으니까 우선 거기 가고, 

일자리가 생기면 나와서 살아야죠.  (은미, 46세)

유리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받았고,은미는 가정폭력 상담원과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받았다.그러나 유리는 현재까지 취업이 되지 않아 친정 집
에서 거주하며 마트 판매직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은미는 쉼터 이용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쉼터로 연계되었다.만약 취업이
되었다면 다른 쉼터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이러한 측면에
서 볼 때 직업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으로 연결하여 보다 완전하
고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나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으로서 취업에 특혜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나이나 무경
험․무경력 등의 이유로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4)육아 지원 마련
현재 쉼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함께 피해 아동3)의 시설 이용을

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3의2.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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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있다.각 쉼터마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이나 성별
에 대한 제한은 각기 다르며,아동의 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 남성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밀 전학’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
나 취학 전 아동이나 저학년의 경우 방과 후 시간에 아이를 돌봐주거나 공
부를 더 봐줄 수 있는 지원은 미약하다.특히 피해 여성과 함께 쉼터를 이
용하게 된 아동들의 경우 신체적 폭력을 직접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정
환경으로 인해 정서불안,애정결핍 등 심리․정서적 증상에서 두통,소화불
량 등 신체적 증상까지 다양한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아동들의
치료와 학업에 신경을 써야 한다.그러나 아동들을 신경쓰다보면 자신의 치
유와 경제적 자립에 집중할 수 없고,아동들을 돌봐야 한다는 데 대한 스트
레스로 더욱 힘들어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 중 유리는 초등학생 여아와 함께,주영은 3살의 여아와 함께

쉼터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유리와 주영 모두 아동들의 심신 치료에 전념하
다보니 취업교육을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의 개설
기간을 놓쳐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은 웹디자인을 배우고 싶었지만 몸이 안 좋은 아가를 데

리고 있으면서 시간에 제약이 있었고 장애인을 위한 차를 운전하여 봉사하고 

싶은 맘에 일주일 만에 딸 수 있었던 운전면허를 딸 수 있었던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됐어요.  (주영, 30세)

또한 자녀의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어 계획을 짜다보니 취업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주영은 잠시 취업한 동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
지만,아이가 아플 때마다 일을 쉴 수가 없어 쉼터에 지내고 있는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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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게 부탁하여야 했고,이에 대해 ‘자녀를 두고 온 엄마에게 자신의 아이
를 맡기는 것은 서로에게 힘든 일’이라고 지적하였다.따라서 아동과 동반
하여 쉼터에 들어온 여성에게 육아지원,특히 미취학 아동과 연소자에 대한
육아지원은 여성의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2.‘직업훈련’과 ‘취업’사이에서의 갈등요인

1)‘직업훈련’선택의 어려움
(1)자신의 욕구와 적성에 대한 혼란
한국 사회는 아직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뿌리 깊게 남아 있어 결혼 후 여

성은 취업 보다 가사노동을 우선하게 된다.또한 한국의 여성노동시장은 결
혼,임신,출산을 기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아졌다가 다
시 재취업률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한편,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결혼,출산 뿐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한 취업 중단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신체적
폭력과 의처증 등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했고,취업경험
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간으로 종료되거나 남편이나 가족들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졌다.따라서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한 양질의 정보나 사회적 연결
망도 부재한 상태에서,이들에게 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취업이나 직업훈
련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갑작스럽
고,생소한 경험이 된다.
쉼터 이용 여성들이 당장 취업할 수 있는 곳은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근

거리에 위치한 식당이나 마트 판매직 등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이 전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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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우선 직업훈련보다 취업이 먼저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취업의 분
야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취업을 한다.그러나 직업훈련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토대로 독립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압감
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무척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내가 지금 나이 50이 넘어서 뭐 배운다고 이게 빨리 빨리 되지 않잖아. 그러

니까 새로운 건 못 하겠고, 음식, 출장부페나 할까... 아니면 분식집을 할

까... 이혼 소송 끝나면 그 돈 갖고 내 가게나 차릴까하는데.. 한식조리사 자

격증을 따라는데 그런데서 배우려면 뭐 또 새로 배워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음식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운전면허나 하나 따 두면 내가 

나중에 음식점 해도 재료 사러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운전면허나 따볼까... 

이런 저런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이혼 생각하는 것도 복잡한데.. 그런 거 까

지 생각을 못하겠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수 있을지 자신감도 없

고...  (미연, 54세)

나는 결혼 전에 계속 직장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가사노동 같은 거.. 집안 일 

이런 건 잘 몰라. 반찬 같은 것도 못 만들고. 근데 여기 와서 두 달 만에 내

가 좀 추스르고 뭔가 해봐야 겠다. 부딪쳐봐야 겠다. 큰 딸한테 부탁해서 일

할 곳 좀 알아봐달라 그랬어. 내가 보면 다 식당일 밖에 없잖아. 나이도 있

고 하니까. 근데 그건 내 적성도 아니고. 딸이 박스 포장하는 걸 알려줘서 

그거 했는데 괜찮았는데 시급을 줄여서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이틀인가 행사

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전화로 리서치하는 거 그거 소개해줬는데 10일? 

11일 하고 계속 못했지. 그 때 선거 때 지나고 시급도 줄이고 일하는 시간도 

줄이니까 돈이 안 되더라구. 이제 그러고 나서 아 뭔가 배워야 겠다. 전문적

인 걸 배워야 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선생님(쉼터 관리자)이 간병인 교

육을 받아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구요. 허리도 안 좋고 한데 그거 따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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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될까. 취업이 되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아픈 사람들 돌보는 건

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일단 수료하고 나면 취업은 바로 된다니까 

하는데. 아직 자신도 없고.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경아, 52세)

선생님(쉼터 관리자)께서 말씀하셔서 언니들(입소자들)하고 같이 간병인 교육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내 적성은 아닌 것 같고...  (서진, 27세)

미연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경아와 서진에게 간병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서진은
교육을 신청하였다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취소하였
다.한편,제과제빵 학원을 다녔던 선아,피부관리를 배운 유리 등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학원을 각자 알아보고 선택
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었지만,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학원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였다.이러한 예들은 쉼터 이용 여성들
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해 주고 있지 못함을 의미함과 동
시에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의미한다.

처음에 제과제빵 하겠다 했을 때는 끝나고 나면 시장에서라도 노점상이라

도... 빵 만들어서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막상 배우니까 그게 안 되

겠더라구.. (중략) 장비같은 것도 학원 다닐 때는 학원 장비를 쓰지만, 노점

상이라도 내 장비가 필요한데. 그 돈도 만만치 않고..  (선아, 37세)

피부관리 수료를 하긴 했는데 제가 좋아서 했는데, 이 일이 창업을 해도 이

미 시장이 포화상태라서.. 시작할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취업이 쉽지 않더라구요.  (유리,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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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피부관리사 모두 여성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훈련일 것
이다.그러나 개인의 욕구나 적성과도 부합하고,교육이 끝난 후 취업 및 창
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
해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기 전 그 직업에 대한 시장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부대비용 부족
가정폭력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간신히 몸만 피해 탈출해 온 여성들은

대부분 빈 손인 상태로 쉼터에 들어오게 된다.간혹 지갑을 가져오기도 하
지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고,카드나 통장 등은 쉼터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쉼터에서 벗어난 먼 지역에서나 거래가 가능하다.따라
서 쉼터를 이용 중인 많은 여성들이 금전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

돈이 없으니까 매일 딸한테 가서 만원, 이만원, 좀 많으면 오만원 이렇게 받

아서 쓰는데 핸드폰도 딸이 내주는데. 뭘 배우러 가기가 그렇지. 차라리 여

기서 생활하는데 보조금 같은 게 조금씩 나오면 하다못해 이혼 서류 하려고 

왔다갔다 하면 밖에서 아무 것도 안 사먹어도 교통비만 해도 만만치 않거든. 

근데 뭐 배울 때도 다른 사람들 보면 자기들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 그러니

까 다들 돈 벌까 직업훈련 받을까 막 이 생각 저 생각 정신없잖아. 다들 한 

푼도 없이 오니까. 생활비 조금 보조 해주면 좋겠어.  (미연, 54세)

미연은 쉼터라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05년 봄에 집에서 나와 혼자 월세방을 얻어 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다가 여성단체를 통해 2006년 3월경에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
다.그러나 이미 근 1년 동안 혼자 생활하면서 경제적 상황은 극도로 나빠



- 62 -

졌고,쉼터에서 생활하면서도 딸이 주는 용돈으로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
비해야 했다.미연은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시간적 제약
외에도 금전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이러한 맥락
에서 미연은 쉼터에서 거주하는 것 외에도 생활을 위한 보조금이 일부라도
지급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내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운전면허는 땄는데, 소송이니 뭐니 준비할 게 

많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비만도 엄청 깨져요. 나가서 정말 배고픈 거 

끝까지 참고, 물은 집에서 싸갖고 나가고, 그래도 모자라면 사먹고 그러면서 

정말 최소한의 돈을 쓰는데 돈이 워낙 없으니까. 뭘 배우려고 해도 교통비도 

없잖아. 운전면허 딸 때도 뭐 시험 접수 하니 뭐하니 그런 돈으로 학원에 낸 

돈 만 십만원 정도 되는데.. 학원비도 내 주셨는데 그거 또 때때마다 그 돈 

주세요 할 수도 없고... 지금 내 수중에 돈 만원이 없는데. 선생님(쉼터 관리

자)은 자꾸 뭘 배워라 배워라 하시는데 나도 생각은 있지. 웨딩플래너 하고 

싶으니까. 근데 먼저 돈을 조금 벌어놓고 하다못해 나는 입고 온 옷이 다잖

아. 근데 교육 나가려면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이제 또 계절도 바뀌니까...  

(연정, 35세)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학력문제가 있으니까...파트타임으로 일하더라도 차비

라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자고는 하지만.. 그 외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비

용도 드니까.  (선아, 37세)

보조금은 학원 25만원 두달, 화장품. 95만원.. 2만 8천원 책값까지 내주셨어

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되죠. 개인비용도... 석고팩 사고. 거기 다

니면서 이런 저런 준비물 조금씩 사다보면... 거의 10만원 들어가죠. 교통비

는 카드로 또 해주셨는데.. 교통비 말고도 10만원이 들었으니까 만만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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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았죠.. 혜원이(동반 아동) 후원금은 병원비라고 절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병원비로만 썼고, 부족한 거는 친구랑 언니랑 빌렸

죠.. 빌려서 썼죠.  (유리, 39세)

직업훈련을 배우러 다니면서 필요한 식사비,교통비 외에도 외출에 필요
한 의복을 마련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며,미연 외에도 연정,선아,유리 등
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고,친구나 지인들의 돈을 빌리며 비용을 충당
해야 했다고 한다.이렇듯 쉼터를 이용하는 많은 여성들이 부대비용의 문제
를 고민하고 있으며,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쉽게 취업을 포기하고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따라서 부대비용 역시 취업훈련의 항목
속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3)취업 및 창업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직업훈련의 취지는 교육을 받은 후 전문 지식 혹은 전문 기술을 통해 취

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그러나 현재 직업훈련이 취
업과 창업으로 직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이는 현재의 지원이 직업
훈련의 종료 이후 취업과 창업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치게 된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직업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취업 및 창업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서진은 직업훈련을 일찌감치 포기
하고 취업을 선택하였다.배우고 싶은 분야는 있다고 했지만 현재는 금전적
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 입소해서 왜 애들을 두고 나왔냐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빨

리 자리 잡고 애들 데리고 나오고 싶어요. 지금 취직하면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석 달 됐으니까 석달 동안 벌면 다른 쉼터로 안 가고 방 한 칸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돈 좀 모이면 애들도 데리고 와야지요. 배우는 거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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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배운다고 그게 취

업이 되고, 창업이 되고... 다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

느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그 일해서 돈 벌어놓고 내가 살 곳을 

마련해야죠. (서진, 27세)

웨딩플래너를 생각하고는 있는데... (중략) 내가 그거를 한다고 해서 취직이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학원비용은 여기서 대주고 이런 거는 좋은데 내

가 또 지원받아서 했는데 취업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취업이 안 되면 미안

한 거잖아. 부담스럽지. 어떤 면에서...  (연정, 35세)

연정은 서진과 달리 직업훈련을 선택하였지만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확신
이 없어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서도 ‘차라리 진즉에 돈이나 벌 걸 잘
못했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전문성이 없어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들 모두 마

트 직원으로 각각 계산원과 판매원으로 일하였다.안정적인 취업은 아니지
만 서진이나 연정은 27세,35세로 젊은 나이에 속하며,‘나이차별’이라는 사
회적 분위기에서 아직은 동종업계에서 차별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
지만,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들
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4,50대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업훈련 이후의 취업이나 창업의 가

능성에 대한 불안감은 직업훈련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더 큰 요인이 된
다.54세의 미연은 ‘지금 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힘들지만 배운다고
해서 또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굳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또한 간병인 교육을 받은 경아 역시 간병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를 교육 수료 후 취업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라고 꼽고 있다.따라서 쉼터 이
용 여성들이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은 후 취업 및 창업을 통한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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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고
용지원센터,여성창업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이 취업 및 창업
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직업훈련이 교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취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취업’선택의 어려움
(1)신변 노출의 위험
쉼터의 역할 중 가정폭력 가해 남성으로부터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쉼터는 쉼터를 이용하는 모든
여성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신변 보호를 위해 주소 및 연락처를 노출하
지 않는다.이는 쉼터 종사자의 의무이기도 하며,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
역시 지켜야 할 수칙이다.따라서 쉼터 이용 여성들은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이 지내고 있는 쉼터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
적이다.다만 직업훈련의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쉼터 종
사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직업훈련 교육장의 종사자에게 현재 쉼터 이용
여성의 상황을 제한적으로 공개하여 주소 및 연락처가 없이도 학원을 수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취업을 할 때에는 이력서에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필수

요소이다.그러나 쉼터 이용 여성들은 주소지가 불명확하고 연락처 역시 자
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는 위치추적 문제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이
력서 기재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실제로 쉼터 이용 여성 중 연락처를 기
재하지 않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으로의 취업도 거절당한
경우가 있다.또한 서진은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의
주소를 이력서에 기재하여 직장 사람들의 화두에 오른 경험이 있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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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취직하는데도 이력서 쓰는데 당장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에요. 주소는 저기 사무실 빌딩으로 해놨더니. “빌딩에서 

살아요?”그러고 물어보더라구요. 핸드폰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잖아요. 요즘

은 또 핸드폰 다들 있는데 핸드폰이 지금 없으니까 번호를 안 써놓으면 어떤 

데서는 “요즘 시대에 핸드폰도 없어요?” 그러구. 핸드폰은 내 명의로 못하고 

다른 친척이나 친구 명의로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지금 

누구 명의 빌릴 사람도 없고, 첫 출근했더니. “꼭 출근하라고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대요.” 그러더라구요.  (서진, 27세) 

(웨딩플래너) 교육 받기 전에 내가 이걸 하면 취직할 수 있을까 알아본다고 

요 며칠 계속 알아보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죄다 4대 보험 이렇게 써놨어. 

거기서는 대우를 해준다 이런 건지 몰라도 우리는 입장이 4대 보험 딱 되면 

남편이 바로 알 수 있다면서. 어쨌든 교육이 끝나도 그런 데서는 내가 일을 

못하잖아.  (연정, 35세)

운전면허증 딴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됐는데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면 

4대보험 뭐 그런 것 때문에 남편한테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이런 노출 위험

이 있잖아요. 현재 장애인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고 싶지만 신분

노출 위험 때문에 이력서 내기가 두려워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주영, 30세)

연정과 주영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문제로
취업의 어려움을 느낀 경우이다.핸드폰 위치추적과 마찬가지로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가해 남성(남편)은 여성이 취직한 회사를 알 수 있게 되어 쉼터
이용 여성이 가해 남성(남편)에게 그 신변이 노출될 위험성이 발생한다.이
러한 노출의 위험으로 주영은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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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연정은 현재 웨딩플래너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도 웨딩플래너로 취업
을 할 때 대부분 4대 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취업으로의 연계가 어렵다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2)쉼터 내 프로그램 참여 및 생활 규칙 수행
쉼터 내에서는 개인 상담 및 법률 상담 외에도 미술치료,성교육,음악치

료,기체조 등 쉼터 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취업을
하면서부터는 시간을 유연성있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쉼터 내에
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유리는 쉼터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짐을 느꼈다고 한다.그만큼 쉼터 내 프
로그램은 쉼터 이용 여성에게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돕는다.서진은 또한
쉼터 내 프로그램을 통해 쉼터 ‘식구들’끼리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유대감
을 갖게 된다고 보면서 이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 생활을 위해 관계를 다
질 수 있게 되며 취업하면서 상담을 받지 못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
게 되는 것을 아쉬워하였다.

(피부관리 교육) 일주일에 2번을 했는데. 화요일 목요일. 프로그램이 거의 없

는 날로 잡은 거죠. 프로그램을 또 열심히 받아야 되니까. 나에 대한 자신감

이 높아지고 남이 아닌 나를 한번 더 생각하면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계

기였던 것 같아요.  (유리, 39세)

취업해서 나가면 하루 종일 일하는 거니까. 상담같은 거는 계속 받았으면 좋

겠는데. 나는 일요일만 쉬는데 일요일에는 상담이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쉽

죠.  (서진, 27세)

프로그램의 불참이라는 문제 외에도 쉼터 내에서는 이용 여성들 간에 생



- 68 -

활 규칙에 따라 식사당번을 정하고 청소나 빨래 등 가사를 분담하여 하게
된다.취업을 하다보면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이용 여성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게 되기도 하며,쉼터마다 내규
가 다르기는 하지만 귀가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식당 일이나 마트 일 등
늦게 종료되는 일은 취업에 곤란을 겪기도 한다.

(3)장기적 차원에서 기술 부재의 문제
대부분의 쉼터 이용 여성들은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긴박하게 탈출하여

쉼터까지 오게 된다.따라서 빈 손으로 쉼터에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이로
인해 쉼터에 있는 동안 당장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이혼이
나 별거,독립을 생각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취업
보다는 직업훈련을 통해 미래 설계를 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특히
특별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는 이상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쉼터에서 퇴소한 이후에 보다 안정된 취업
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뻔하잖아 내가 지금 식당 들어가면 평생 식당에서만 돈다는 얘긴데. 그래도 

아직 서른 다섯인데... 평생 그렇게 돌면서 사는 것 보다 뭔가 배워서 제대로 

출퇴근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연정, 35세)

35세의 연정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 나이제한에 걸
리는 일은 거의 없다.그러나 학력이 전문대 중퇴이고 전문기술이 없어 취
업할 수 있는 곳은 식당 및 기타 서비스 직종으로 제한되게 된다.연정은
쉼터를 이용하기 전에도 친척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중심으로 일한 적이 있
으며,그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현재 자신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식당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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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또한 당장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당
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이며,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취업을 하는 것이 이혼 후 자
녀 양육권 등을 고려할 때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소결
쉼터를 이용 중인 여성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취업을 하기도 하고,직

업훈련을 받기도 한다.취업의 장점은 쉼터 이용 기간의 만료 이후 월세방
이라도 구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쉼터에서 지원되는 물품 외에 생활용품 및 의류
등 부족한 부분을 자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쉼터에서 생활
하는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는 회사나 주소지,연락처가 분명해야 하는 직
장에는 취업하기 어려우며,본인 스스로 안전이 확보되는 직장을 선별해야
한다.그러다 보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축소된다.또한 장시간․장
기간 근무는 쉼터 내 프로그램에 불참하게 되어 자신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을 더디게 하며,쉼터라는 공동체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전문 기술을 교육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

이 지불해야 할 부대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며 직업훈
련 수료 이후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
다.
경우에 따라 취업과 직업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하기도 한다.은

미,경아,주영 등은 일주일,한 달 등 단기간 취업 후 단기간에 종료되는
직업훈련을 받았으며,지연은 일주일 중 직업교육을 받는 날을 제외한 나머
지 날을 이용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 직업교육도 받으면서
취업을 하여 쉼터 생활이나 프로그램 참여 등에 문제가 적으며,또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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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스스로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어느 하나
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며,취업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쉼터 퇴소 후 지원

1)퇴소 후 직업훈련의 보충적 지원
현재 쉼터를 이용 중인 여성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복권기금을 통해 무상

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밑거름이 되고 있
다.그러나 쉼터를 퇴소한 이후 독립한 여성에게는 직업훈련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다.독립하였으나 개인적인 문제로 일찍 퇴소를 한 성희의 경우,
제과제빵 교육 훈련 중 이용 기간이 만료 되어 1차 수강으로 종료된 경아의
경우,아픈 아이 때문에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던 주영의 경우 등 직
업훈련의 보충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특히 성희는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쉼터의 특성 때문에 힘들어했고 이로 인
해 퇴소를 선택하였지만 퇴소한 이후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서 심리 상담,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뭐든지 금전문제니까 나가서 일을 해도 금전문제고.. 돈 없이 나왔기 때문에 

금전문제가...  금전적인 면이 제일 많이 좌우하죠.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잘 

될까.

(퇴소 후에) 일을 하다가 아직도 월급도 못 받았어. 호프집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도 못 받았어. 장사가 안 된다고 월급을 안 주는 거야. 사장이 전화 안 

받고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구. 전화는 받는데 안 주더라구. 몰라.. 어떻게 될 

대로 되겠지 그러고 지금은 쉬고 있어.  (성희, 4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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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는 생활보호수급대상자나 장애인 등의 직업훈련을
보조하고 있다.4)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직업훈련의 우
선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그 중 모부자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
들의 직업교육훈련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그러나 쉼터 이용
여성은 모부자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6)의 구성요건과는 또 다른 점
이 있다.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들이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 모
두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것도 아니며,쉼터를 아동과 함께 이용하지
못한 여성들도 있으며,퇴소 이후에도 자녀와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보장
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 직업훈련을 보충하여 받기는 어렵다.그러나
쉼터를 퇴소한 이후에도 직업훈련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이 조
항을 확대 적용하여 직업훈련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4)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0조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5)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10조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
에서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
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인
경우에는 교육기본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8·21,1999.2.5,
2001.1.29,2001.7.7>
4.모부자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6)모부자복지법 제4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3.24>
1."모"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
다.
가.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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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소기간의 연장
단기 쉼터의 이용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그 이후에는 기간 만료로

인해 강제 퇴소하게 되며,상담원과의 상담 이후 거취마련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다른 쉼터로 연계해 주고 있으며,2006년 법 개정 이후 중장기 시설
로의 연계가 가능하졌다.그러나 6개월의 기간 만료 이후 무조건 중장기 시
설로 연계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쉼터 이용 기간을 조절할 필
요성이 있다.

엄마가 아프니까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안 찾아오

고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집에 와서 행패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

까 다른 쉼터로 가야지. 여기서 더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은... 

(미연, 54세)

갈 때가 되면 가는 건데 지금 당장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쉼터로 가야

지. 있던 곳에서 있던 사람들하고 있으면 소송 하는 것도 마음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럴텐데.. 나는 내가 혼자 산다. 밤에 혼자 잔다 이런 거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위축이 돼. 그건 못 할 것 같애. 마음이 아직 불안하고 의존적

인 게 있어서 혼자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같이 살 수 있는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어디서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기간되면 다른 

쉼터로 알아봐야죠.  (경아, 52세)

미연과 경아는 쉼터를 이용하는 동안 이혼 소송을 시작하였다.보통 1심
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예상하지만 소송이 시작된 상태에서
쉼터에 들어오지 않는 한,쉼터 이용 기간인 6개월을 넘게 되며,소송이 지
연되기도 하여 6개월을 초과하기 십상이다.소송이 지연될수록 소송 당사자
인 쉼터 이용 여성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이는 소송 자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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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이기도 하며,기간이 되면 지낼 곳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확
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 적응해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기
도 하다.미연은 친정 집에 갈 수도 있으며,경아는 자신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심리적인 안정과 신변 보호 등 안전의 문제로 쉼터
에 기거하기를 원한다.또한 새로운 시설에서 다시 적응하는 것보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만 한 쉼터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만약 이혼을 한다고 해도 무료법률 한다고 해도 1, 2년 걸린다고 하니까 진

짜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 한테는 그것도 기간이 될 수 있는 거구요. 이제 자

기가 그곳에 있으면서 저같이 직업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취업하고 그걸로 조

금씩 돈을 모아서 생활하면서 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정도는 되야 하

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증금정도라도 마련할 수 있는 정도...  (유리, 

39세)

유리 역시 쉼터 이용 기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만약 이혼 소송 중인 경우 소송이 종료될 때,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취업을 하고 월세방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등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3)거취문제 해결 및 안전의 확보
쉼터는 가해 남성으로부터 피해 여성을 보호하여 일정 기간 기거할 수 있

도록 하는 곳이다.그러나 기간이 만료된 이후 귀가하지 않는 여성은 거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이로 인해 타 시설로의 연계를 해주지만 거취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시설에서 만큼의 신변 보호나 안전
문제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선아는 쉼터에서 생활한 6개월 동안 상담과 병원치료,직업훈련 등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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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좋았지만 다른 쉼터를 이용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하였다.계속 복
지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 혼자 살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신의 힘으로 사회
에 적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쉼터에서 퇴소한 이후 독립하여 살
아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가해 남성의 존재는 큰 위협이 된다.실제로 선
아는 2003년 합의이혼한 바 있으나 남편이 합의 내용과 달리 집에서 퇴거하
지 않은 채로 선아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한다.이러한 경험은 선
아로 하여금 불안과 긴장의 상태에 놓이게 한다.

2003년에. 이혼을 했어요. 합의로. 

이혼을 하자. 서로 이럴 필요가 없다. 싫으면 안 보고 사는 방법도 있다.. 그

래서 이혼을 했지. 나한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 자식도 보낼 수 없다 그

러더라구. 그래 줄 것도 없었을 뿐 더러 나도 받을 거 없다. 아이도 보낼 수 

없으면 키워라. 그래서 이혼해준대..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하고 이혼을 했

어. 애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그랬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안 나가는 거야. 

다시 들어와요. 

때리지만 않고, 의심만 안 하면 살면 살지 왜 못 살겠냐.. 금전적인 면에서

는.. 원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2년 반을 이혼한 뒤에도 계속 같이 살게 

된 거야.

처음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는 안 때렸던 거 같은데.. 얼마 못가. 

얼마 못가고 또 그래. 계속 그렇게 의심을 하고..

나오기 전에는 한 달 내내 맞았어. 밤낮으로 죽을 것 같더라구요. 밤에는 애

들 잘 때. 낮에는 애들 놀러 나가라 그러고. 한 달 내내 맞는데. 도망도 못 

가게 옷을 벗겨놓고 그래. 나오는 날 그랬는데 일요일이었는데 그 때 맞아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말도 안 했는

데 누가 알겠어. 일단 죽을 것 같아서 나와 갖고 쉼터에 왔는데..

(기간 만료 후 타 쉼터로 가지 않은 것은) 쉼터가 해답은 아닌 것 같더라구

요. 쉼터에서 도움 받은 게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한다면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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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나와서 정착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더 잘한 거 같아요.  

(선아, 37세)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던 여성들은 가해 남성에 대한 공포심을 쉽
게 떨쳐버리지 못한다.미연,주영,유리,연정 등은 가해 남성이 자신을 찾
아서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따라서 퇴소 후
거취 문제는 단지 주거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 남성으로부터 안전이 확
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주영은 입원한 동생을 돌보고 이후 동생네 집에서
생활할 계획으로 퇴소하였으나 퇴소한 뒤 가해 남성이 찾아와 친정 식구들
에게 해코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미연 역시 쉼터 기간
만료 이후 친정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가해 남성이 친정 식구
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쉼터로 연계를 받았다.유리나 연정도
거취 문제가 해결되어도 가해 남성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
다고 호소한다.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엄마 병 간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놈이 와

서 개판칠까봐...  (미연, 54세)

저의 여동생 병간 하러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남편이 찾아와 저희 친정 가족

에게 행패를 부릴지도 모르니까요...  (주영, 30세)

만약 방을 얻어 나가 있더라도 남편이 찾아올까봐 불안심리가 해결이 안 되

고.. 폭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유리, 39세)

이혼하고서도 일하면서 어떤 남자를 만나든 간에 그런 걸로 또 간섭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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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안 그러지만 남자들은 혹시 모르는 거거든. 자영 언니(가명, 퇴소한 

다른 이용 여성으로 남편이 처음에는 합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밝혀 퇴소한 

후 합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막상 퇴소한 후 다시 연락하자 합의를 

거부하며 현재 이용 여성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처분할 수 없도록 해

놓음.) 같은 경우가 딱 그 케이스잖아요. 이 사람도 안 그러지 말라는, 안 그

럴 놈이 아니거든요. 이 놈도... 전에 한 번 그랬거든. 나 외에 딴 남자 만나

면 이혼한다 그랬거든. 내가 농담으로 당신 사랑하는 여자 생기면 말하라고 

내가 쿨하게 헤어져 준다고 그랬거든. 저는 아니래. 네가 누굴 만나면 너랑 

그 놈이랑 다 죽여 버릴 거래. 그런 게 여태까지 행동이랑 이런 게 다 섞여

서 무서운 거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고..충분히 그러고 남을 놈이다 

싶고...

(중략) 나는 여기서 또 다른 쉼터로 갈 생각은 없어. 웬만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어떻게 월세 얻을 수 있는 돈이라도 벌어서 여기서 기

간되면 나가고 싶은데 그게 행동이 자유로우니까 근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

어.  (연정, 35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이 신고된 경우,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경우
등 가정폭력 가해 남성에 대해 피해 여성으로의 접근금지 명령 등의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으나 이것이 잘 이행되고 있지는 않다.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이러한 규제 역시 쉼터 이용 여성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데,이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가해 남성 몰래 피신해 온 경우가 많고,쉼터 자체가 드
러나 있지 않으며,쉼터 이용 여성들 스스로도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현재 체계의 접근금지 명령 등은 적용의 한계가 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카드 결제,휴대전화 사용 등은 가정폭력 가해 남성(남

편)에게 쉼터 이용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다.따라서 4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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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가입되지 않는 일자리를 찾고,카드 사용 및 휴대 전화 사용에도 제재
가 가해지고 있다.카드 사용의 경우 쉼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휴대 전화의
경우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그
럼에도 항상 신변 노출에 대한 불안은 있다.이러한 문제로 인해 쉼터 이용
여성들은 건강보험의 경우 임의의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어 의료급여증을
받게 된다.이는 노숙자,부랑자 등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쉼터 이용 여성에
게도 준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을 차용하여 휴대전화 사용
이나 4대보험 가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확대하는 것도 쉼터 이용 여성
들의 안전 확보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사회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가정폭력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훼손을 가져

오며,심리적․정신적 증상은 그 도를 쉽게 가늠할 수도 없으며 치료의 효
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회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다가도 폭력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시 불안을 일으키기도 한다.심리적 안정을 찾
지 못한 쉼터 이용 여성들은 취업을 하고,직업훈련을 받는 등 사회진출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낮은 자존감으로 이핸 자신의 일
을 찾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또
한 불안,무기력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특히 선아는 일을 하면서 가정폭력
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게 될 경우 도리어 자신이 상처받게 되
었던 경험을 토로하였다.아직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폭력의 원인을 여성에
게 전가하는 경우가 허다하고,또한 자녀를 두고 온 경우 무책임한 여성으
로 낙인까지 찍히게 되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무기력한 것도 있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힘든 게 있어요. 내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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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를 하면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줄까봐 내가 아예 말을 닫아버려요. 상담해주신 선생님이나 선생님(연

구자)같은 경우는 자꾸 힘이 되는 말, 힘이 나는 말을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안 하

게 되는데, 그게 사회 생활하는데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퇴소했어도 선

생님하고 상담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아, 37세)

내가 쉼터에서 마냥 있다가는 애들 다 망가뜨리겠다 싶어서 나온 거야 생각 

생각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쉼터에서 애들 보러 왔다갔다 한다는 것도 

그렇고, 남들 눈에 띄면 좀 그렇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내가 나가

서 애들 보면서 돌봐줘야 겠다 생각하고 나왔지. 나오니까 일하는데 뭐 손도 

잘 안 잡히고. 나와 보니까 갑갑한 게 더 많아. 내가 지금 언니랑 살면서도 

집에 안 들어가는 날이 더 많아. 들어가는 날 보다... 

(중략) 퇴소한 다음에도 심리 상담 뭐 이런 것도 계속하면 좋지. 근데 지금

은 시스템이 그게 안 되잖아. 그냥 안 되는 건가부다 그러고 아예 말 안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쉼터에서)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건 아니잖아. 

계속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되나부다 

하고 마는 거지.  (성희, 46세)

퇴소한 사람들한테도 심리 상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마음이 불안

하니까...  (주영, 30세)

정신치료도 필요해요. 심리상담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자존감이 낮으니까 상

담도 계속 받을 수 있게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은미, 46세)

성희는 심리적․정서적 증상을 직업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주거지가 확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집이 아닌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일이 더 많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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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아직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현재 퇴소한 여성들에 대
한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없지만 퇴소한 여성들에게도 상담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였다.또한 주영은 남편이 자신을 언제 찾아와 난동을 부릴지 모
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해 있다면서 가능한 퇴소 후에도 심리 상담이 필요
하다고 하였으며,은미는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심리 상담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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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및 요약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2006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넘어섰지만 결혼 및 출산,육아 등으로 인
한 취업단절과 이후의 재취업은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
다.한편,여성의 재취업이 단순노무직,서비스직에 집중되며,이들 직종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여성 노동의 불안정성을 단적으
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특징은 가정폭력 쉼
터 이용 여성들의 취업경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가정폭력의 피
해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시장적 특성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따라서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은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2006년 4월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중장기 쉼터 시설을 법제화하였지만,아직 그 체계가 잡히
지 않았고 시설 역시 부족하다.단기 쉼터에서는 정서적 안정,법률 상담 외
에도 직업 훈련,취업알선 등 경제적 자립에 대한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
다.단기 쉼터의 경우 6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쉼터 이용 여성들은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해야 하며 쉼터 기간 만료 후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지 마련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라는 긴급 상황에서 탈출해 온 쉼터 이용 여성들은 당

장 교통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쉽게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또
한 취업을 함에 있어서도 4대보험에 가입이 되는 곳은 신변 노출의 위험으
로 취업을 할 수 없으며,주소지,연락처 등 신원확인 필수적인 곳 역시 이
력서 내용의 불충분 등으로 취업이 좌절되기도 한다.이러한 상황은 전문적
기술의 유무,학력의 고저,연령을 떠나 취업이 용이한 단순노무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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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쉼터를 이용하며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 여성들은 취업을 하고자 하지만,

그 동안 안정된 직업․직장이 없었던 여성들이 대다수이며,이들은 학력,나
이와 무관하게 식당,마트 등 단순노무직,서비스직으로 취업하게 된다.이
러한 직종은 쉼터와 가까운 곳에서 취업할 수도 있고 일을 찾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는 용이하지만,직업의 안정성이 낮고,대표적인 저임금
직종들로 퇴소 후 자녀양육까지 고려하고 있는 여성들의 거취 마련과 생활
의 안정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오랜 기간 지속된 가정폭력은 신체적 외상 외에도 만성 두통,소화

장애 등 장기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신체적 증상과 우울,불안,수면장
애 등의 심리․정신적 증상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인간관계 형성의 기술
부족 등을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소요되어야 한다.반면,생활에 대
한 강한 욕구와 쉼터 이용 후 자신의 거취 마련에 대한 고민 등은 쉼터 이
용 여성들로 하여금 성급히 취업을 하도록 만든다.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쉼터라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며 미래 설계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쉼터에서 퇴소한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

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여 안정적인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이상적인 모델이라 헐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자의 특성이나
가정폭력이라는 상황에 따라 취업의 경험이 없거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
었거나 이미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멀어져 있던 여성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특히 가정폭력의 피해로 인
해 심신의 문제를 안고 있는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우 무기력과 낮은 자존
감 등을 회복하는 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자신의 적성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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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들이 직업훈련 및 취업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특징이 어떻게 재현되어 나타나는지
를 살펴보고,이들이 보다 안정된 취업을 하고 생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
해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취업 및 거취문제 해결 등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

립을 위해 보충되어야 할 지원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볼 수 있다.
첫째,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와의 연계가 필

요하다.쉼터 이용 여성들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쉼
터에서는 심리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자신이 배워야 할
직업훈련이나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나 안내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때문에 직업훈련을 받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자 해도
자신의 적성은 무엇인지,앞으로의 미래성이 있는 일인지 등에 대한 정확하
고 구체적인 지식 없이 직업훈련을 받게 되어 직업훈련을 이미 시작한 상태
에서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음을 호소하거나 수료 이후 취업 및 창업 등이
쉽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느끼게 되는 문제가 있다.따라서 전문가와의 연
계를 통해 앞으로 미래성이 있는 일과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하여 직업훈
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을 하려는 쉼터 이용 여성들에게 육아를 위

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현재 학교는 비밀전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취
학 전 아동의 지원은 전무하며,취학 아동의 경우도 하교 이후의 시간은 쉼
터에서 보내게 된다.쉼터 아동과 함께 온 여성들은 아동의 일정에 맞춰 자
신의 일정을 계획하기 때문에 취업 및 직업훈련이 더욱 어렵다.따라서 쉼
터 내에서도 아이들을 돌보거나 아동들의 교육을 맡거나 아동의 엄마 대신
아동과 병원에 동행해 주는 등의 인력이 필요하다.현재 대부분의 시설이
넉넉하지 않은 인력과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쉼터 내에서 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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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또한 쉼터마다 내규가 달라 아동을
받지 않는 곳도 있으며,항상 아동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육아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직업훈련을 위한 부대비용의 보조가 고려되어야 한다.직업훈련을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당장 융통 가능한 금전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밖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교통비조차 없고,외출복 한 벌 없는 상황에서 직업훈련 비용을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여 선뜻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따라서 교통
비,식사비 등 부대비용의 해결이 시급한 쉼터 이용 여성들을 위해서는 기
타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이는 쉼터 이용 여성의 다양한 경제
적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직업훈련은 안정된 취업 및 창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현재 직업훈

련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하더라도 직업훈련의 수료 및 자격증 취득이
취업 및 창업으로 직결되지 않아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이다.이는 직업훈련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직업훈련을 받은 당사자
와 쉼터를 이용하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심어줄 수 있다.
한편,쉼터 이용 여성들은 직업훈련이 종결된 뒤 취업을 하고자 하여도 사
회적인 ‘나이차별’과 ‘무경력․무경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창업의 경
우 그 지원이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창업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등에서는 이러한 쉼터 이용 여성들의 가정폭력으로부터의 탈
출,피신,동반 아동,신체적․심리적 건강,연령,무경력․무경험 등 복합적
인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에 힘써야 한
다.
다섯째,쉼터에서 퇴소한 여성에게도 직업훈련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쉼터 이용 여성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기 퇴소하여 직업훈련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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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지 못하거나 쉼터 이용 기간의 만료로 인해 직업훈련 과정을 종결하지
못하고 퇴소하게 되기도 한다.그러나 쉼터에서 퇴소한 여성들이 모두 귀가
하는 것은 아니며 독립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도 한다.그러나 퇴소하
게 되면 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
게 되어 직업훈련 역시 무상으로 받을 수 없다.따라서 쉼터에서 퇴소한 여
성이라 하더라도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모자부복지법에서 규정하
는 여성들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여섯째,쉼터 이용 여성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취업 시 4

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가정폭력 가해 남성(남편)에게 피해 여성인 쉼터
이용 여성의 현재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따라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쉼터 이용 여성들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병원을 이용할 경우 신변 노출의 위험이 있으
며,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의의 번호를 생성하여 본인의 원래 주민등록번
호가 아닌 새로 만들어진 번호를 통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게 된다.따라서
의료급여증 발급의 방식을 차용하여 쉼터에 있는 기간 내지는 퇴소 후라 하
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임의의 번호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단기 쉼터 이용 기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 문제는 단순히 취업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쉼터
에서 퇴소한 이 후 주거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포괄하여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혼을 하는 중이거나 직업훈련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학교
문제로 인해 아동의 학업이 단절 될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단기 쉼
터 이용 기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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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쉼터 이용 여성의 거취문제 해결은 신변보호,즉 안전한 생활의
보장이 필수적이다.가정폭력의 경우 이혼 후에도 폭력이 멈추지 않고 피해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보고 되고 있으며,실제 가정폭력을
경험한 쉼터 이용 여성들은 가해 남성이 언제,어떻게 자신을 찾아내어 해
코지 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현재 가정폭력 가해 남성에
대한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이나 퇴거 격리 등이 법제화되어 있지만 이
를 위반할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 상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가정
폭력 피해 여성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가해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 등
의 조치 및 제재는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쉼터를 퇴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쉼터를 이용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무기력,우울 등을 호소하기도 하며,이러한 증상은 단기간에 완전히 치유되
기 어렵다.또한 가정폭력의 원인이 ‘여성(아내)’에게도 있다는 사회적 분위
기는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되고 있으며,따라서
스스로의 심리적․정서적 증상을 극복하고,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심리 상담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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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ave started this study by meeting women,who are using the
domestic violence shelter,which face unemploymentand housing,and
acknowledgesthedifficultiesofself-reliance.
These women after leaving the domestic violence shelter,due to

domesticviolence,somegobackhome,somedecidetogothroughdivorce,
somefilesuitsorgothroughagreements.Andtheothers,regardlessof
divorce,getindependent.Theystrivetogetawaywithviolent;however,
in orderto becomeself-reliantonemustgeta job to earn a decent
income.Inaddition,theyneedaplacetolivewhereonecancarryonher
life,andeconomicindependentmustbeaccomplished.
Uptonow,therehasbeennumerouspapersraisingquestionaboutthe

domesticviolenceshelter'sself-reliancesupport,buttheyallremainedto



pointoutthelackofsupportfordomesticviolenceshelter.
Inthisstudy,Iwillpointoutthattheproblem ofthesewomenarenot

justsimply lack ofsupport,ratherthatthefeature ofwomen's labor
marketshouldbeseentogether.
Therefore,throughan1:1interview ofninepeoplewhohadonceor

moreusedtheshelterorwhoarestillusingtheshelter,Iwanttosee
theiremploymentexperienceandjobtraining,andIwanttopointoutthe
factorsofchoosingajob,andobstructions.Forthewomen'slaborforce
participation,itdiscussesaboutthelackofhumancapitalofwomenand
theneedtodevelophumancapital.AndbyviewingthefeatureofKorean
women'slabormarketanddomesticviolenceshelterthataretheproblems
of(re-)employment,Iwillprovideshiftsinpolicy.
Eachchapterconsistsofthesecontext,InchapterⅡ,itdiscussesabout

the overallfeature ofKorean women's labormarket,where they face
extinctionofemploymentandre-entryproblem duetomarriage,delivery,
childcare, and wage difference based on different gender, women's
part-timework,duetooccupationdivisionbasedongender.Thispaper
reorganized the existing papers and newspaper articles,and analyzed
women,who areusing thedomesticviolenceshelter,in theaspectof
socio-populationandthesymptomsofdomesticviolence.Also,Ianalyzed
theexistingpapersabouttheself-reliance ofwomenusingtheshelter.
ThechapterⅢ analyzedtheemploymentexperienceof 9interviewees.

Under the name of"women",they were notable to receive proper
educationastheywanted,andtheyhadtogiveuptheirworkthroughlife
coursesuchasmarriageorchildcare.Especiallythephysicalsymptoms,



physiologicalandemotionalsymptomsandsocialisolationduetoviolence
madetheshelterusersevenhardertobecomeindependent.Becauseofthe
life course of women and the Domestic violence,their employment
experiencethatwasprovidedisfragmentaryanddependent.
In chapterⅣ,itpointsouttheproblem ofjob training program and

employment,thatissupportedbythedomesticviolenceshelter,andalso
providessolution.Womenwhoareescapingdomesticviolencecannotselect
a properjob training,becausetheeconomicproblem cannotbesolved
easily.Regardlessofeducationandage,womenwhohavenospecialties
havelimitedchoiceinchoosingajob,andhaveparticipatedinthesimple
laborworkorservicearealikerestaurantsandmarkets.Also,afterleaving
the shelter,they need to providetheirown shelterto live,and itis
necessarytoassureone'scomfort,andtoavoidtheinjurer.Therefore,to
makeself-relianceconsolidate,thereneedstobesomeorganizedsupport
forthesewomen.
First,forjobtraining andemployment,careeradvisorandspecialists

needtobeprovidedsothattheindividuals'desireandtheiraptitudecan
beconsideredwhenchoosingajobandjobtraining.
Second,whenreceivingajobtrainingorwhenemployed,womenwith

childrenshouldreceivechildcaringsupport,otherwisetheiractivitieswillbe
restricted.
Third,afterjob training,an activeemploymentconnection shouldbe

providedtoreceiveastableincomeinthegovernmentalaspect.
Fourth,women who are using domestic violence sheltermay have

differentplanondivorce,employment,andjobtraining.i.e..So,whether



they leave early orleave during the job training,there should be a
completesupportforthesepeople.
Fifth,womenwhoreceivethejobtrainingsupportedtheeducation'sfee

bygovernment,theministryofgenderequalityandfamily.Buttheyalso
needtosolvetheeconomicproblemssuchastransportationcost.Forthese
women,moresupportisneeded.
Sixth,foremployment,onemay subscribethefourbid insuranceor

make a personalcell-phone underherown name.So,more personal
protectionshouldbeprovided,becausetheinjurerscaneasilydetectthese
women.
Seventh,accordingtotherevisedlaw of2006,thesesheltersaredivided

intoshort-term andlong-term,however,onemayhavetheflexibilitytolet
thewomenstayupuntil6month.
Eighth,afterleavingtheshelterandwheneconomicallyindependent,the

victim shouldnotbeeasilyexposedtotheinjurer,orsomekindofstrong
measureisneededforprotection.
Ninth,throughdomesticviolence,thesewomensufferphysiologicaland

emotionaltrouble,depression.Asthesesymptomscannotbecuredina
shortperiod,psychologicalconsultationshouldbepreceded,sothatthey
canadaptwellwithsociety.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Ⅱ. 연구 배경
	1. 여성의 취업단절과 재취업
	2. 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기존 연구
	3. 해외사례

	Ⅲ.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의 취업장애 요인
	1. ‘여성’의 낮은 인적 자본
	2. 결혼 및 출산, 육아로 인한 취업 단절
	3. 가정폭력으로 인한 취업 단절
	4. 단편적, 비독립적 취업

	Ⅳ.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한계
	1.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과 한계
	2. ‘직업훈련’ 과 ‘취업’ 사이에서의 갈등요인
	3. 쉼터 퇴소 후 지원

	Ⅴ. 결론 및 요약

